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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yearshavepassedsincetheISM(InternationalSafetyManagement)
code was adopted and enforced as Resolution No.741 in the General
AssemblyoftheIMO(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onJuly1,1998.
TheKorean governmenthas made multi-faceted efforts forthe early
implementationanddevelopmentoftheISM codebydistributingrelevant
manualstodomesticshippingenterprises.
Inordertoensurethatthemanualsarecomprehensiveandinstructive,it
is imperative to develop an operation evaluation index forthe safety
managementsystem thatcan objectively measure the ISM code.The
successfulcreation and promulgation ofsuch an index willdecrease
maritimecasualtiesinvolvingocean-goingvessels.
Recently,variousdomesticandforeignresearchinstitutionshavedevoted
significantattentiontotheindexprojectandpublishedapplicabletreatises.
However,the indices developed so far have largely been based on
pragmaticconsiderationsratherthanacademicanalyses.



Thepurposeofthisstudyistodeveloptheoperationevaluationindexfor
thesafety managementin shipping enterprises.This index willenable
institutionsinthemaritimeindustrytomaintainandmonitortheoperation
oftheirsafety managementsystems and evaluate the results ofsuch
endeavors.
To this end, questionnaire surveys were distributed to shipping
enterprises,inspectionorganizations,andmaritimeexperts.
EmpiricalanalysesweremadethroughthestatisticspackageofEC-2000.
Theoperation evaluation index consistsof11large-category items,35
medium-category items,and 447small-category items.Allevaluatethe
performanceofaparticularsafetymanagementsystem andthetotalindex
providessuggestionsforitsimprovement.
Theresultsofthequestionnaireforthelarge-categoryareasfollows;
'Reports and Analysis of Non-Conformities,Accidents and Hazardous
Occurrences' was select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11
items(domesticshippingenterprises:0.118,oceanshippingenterprises:0.132,
maritimeexperts:0.114).Ontheotherhand,'Documentation'wasselected
as the lowestweightfactor(domestic enterprises:0.055,ocean shipping
enterprises:0.042,maritimeexperts:0.030).
Otheritemswererankedasfollows;
'SafetyandEnvironmentalPolicy'(0.087)
'CompanyResponsibilitiesandAuthority'(0.076)
'DesignatedPerson(s)'(0.077)
'Master'sResponsibilityandAuthority'(0.117)
'ResourcesandPersonnel'(0.090)
'DevelopmentofPlansforShipboardOperations'(0.083)
'EmergencyPreparedness'(0.109)
'Reports and Analysis of Non-Conformities,Accidents and Hazardous



Occurrences'(0.125)
'MaintenanceofShipandEquipment'(0.117)
'Documentation'(0.048)
'CompanyVerification,review andEvaluation'(0.072)
Theoperationevaluationindex inthisstudy canserveastheguiding
principle for shipping enterprises implementing or improving safety
management systems.It provides knowledge about various facets of
operation.Inaddition,theoperationevaluationindexisexpectedtofoster
continualimprovementofthesafetymanagementsystem forinternalaudits
andoperationseval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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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전관리규약(InternationalSafetyManagementCode:이하 ISM Code
라고 칭함)이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이하 IMO라
고 칭함)총회 결의 제741호로 채택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된 이
래 7년이 지났다.지금까지 정부는 ISM Code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최
선을 다하였다.특히 내항선박에 대하여서는 ISM Code간이매뉴얼을 제작하
여 배포하는 등 다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일반적으로 사고 및 재해
는 복합적인 요소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모형 개발
을 위하여서는 많은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여기서 대두될 수 있는 문제가 가
장 적합한 선택과 우선순위 선정이다.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

떤 조건을 두어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관리하고 제어하게 된다.여기서 필요
한 것은 바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계량화이다.
안전관리규약 운영평가지표 개발의 본질적인 문제로 안전관리규약 유지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과 어떻게 정
확히 혹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답변할 수 있
어야 한다.왜냐하면 기업의 새로운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측정 시스템을 구
축하려면 기업의 전략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전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관리규약 운영평가지표 개발에서 중요한 사항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서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이것은 성공적인 평가지표 개발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ISM Code시행을 하고 있는 해운기업에서는 ISM체제가 시행기업의

실정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지,그 기업의 ISM체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또한 ISM체제를 잘
운영하고 있는 시업에 대하여서는 정부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하나
마땅한 측정도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ISM Code운영 상태를 자체
진단하고 평가하여 ISM체제개선 활용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즉 ISM체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SM체제 운영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매
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어떤 조직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안전경영이 전체 차원의 목표달
성에 기여하여야 한다.그 조직의 목표달성은 안전경영에 대한 체제적인 접근
방법으로 가능하다.체제란 여러 구성요소들이 상호연관성을 갖고 특정 목적
을 수행하는 유기체를 의미한다.
최근 국내․외의 안전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가들도 이에 대하여 상당한 관
심을 보이고 있으며 유사 연구들을 발표하였다.1)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실무적 측면에 의한 지표개발에 머물었고,안전관리체제 요건을 중심으로 학
문적 측면에 의한 운영평가 지표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안전관리체제 모형에 대한 이론 정립과 계층분

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HierarchyProcess:이하 AHP라고 칭함)을 통한 안
전관리체제 운영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해운기업의 안전관리규약 운영지원과 체
제운영 모니터링 및 운영성과 평가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제 운영
평가지표 개발이다.이 지표를 이용하여 안전관리규약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나,이미 도입하여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업에게 운영 단계별 필

1)DNV,"InternationalQualityRatingSystem ReferenceManual",1999,한국선급,"Marine
SafetyManagementEvaluationSystem(KR해사안전경영평가제도)",2001,김동훈,“해운기
업의 TQM 활동과 실행성과에 관한 연구”,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2,노창균․이
종인․신철호․김형근․임정빈,“안전관리체제(ISM Code)실행지원 모듈개발과 운영성과
실증연구”,해양수산부,2005.



요한 지식을 알기 쉽게 종합 수록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 내지 컨설
턴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또한 자체 내부심사시 및 체제 운
영성과 평가시 평가도구로 활용하여 체제의 지속적인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하
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ISM Code발달과정을 파악하고자 해운기업에 있어서의 ISM Code출현
과정과 국내 도입 성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관련 유사연구 검토를 통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하였다.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연구는 실무적 측면에
의한 지표개발에 머물었고,안전관리체제 요건을 중심으로 한 운영평가 지표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따라서 실질적인 ISM체제 운영상태 평가에는 한
계가 있다.
셋째,AHP에 의한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지표개발이다.안전관리체제 요건
을 토대로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지표모형을 크게 기본방침,실행시스템,결
과 등 3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제제제333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구구구성성성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연구 등을 병
행하였다.ISM Code의 도입성과에 대한 문헌연구결과와 관계자의 의견을 토
대로 설문지를 설계한 후 관련단체,자문위원 등의 검토를 통하여 해운기업
및 해상직원,인증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통계 처
리하였다.특히 AHP를 이용한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기준을 개발하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ISM Code의 구축과 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였
다(내항선박 안전관리체제 간이매뉴얼 및 해설서 제작 배포 등).이제는 기업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체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 지를 진단하고 평가하여 체제
개선 활용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제의 운영평가 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 및 선박별로 안전경영상 제도를 도입 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tool



개발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운영평가 지표 개발을 위하여 AHP를 이용하였다.
AHP는 1980년대 이후 경영과학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기법으로 인정받아 왔다.인
간이 의사결정 을 할 때 두뇌가 단계적 또는 위계적 분석과정을 활용한다는 사실
에 착안하여 개발되었으며 현존하는 의사결정이론 중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
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론이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연구의 배

경,목적,방법 및 구성에 대해서 서술하였다.제2장은 해운산업 안전관리체제
의 이론적 배경 부분으로서 ISM Code발달과정을 살펴본 다음,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관련 유사연구와 우리나라 선박검사 및 심사제도와 선박안전과의 관
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제3장은 연구모형 설계부분으로서 AHP및 관련
문헌,본 연구의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지표 구성요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
히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어서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분석방법과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세부지표 모형 제시,측
정변수의 구성과 정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제4장은 실증분석부분으
로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과 결과해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자료수집
및 운영평가지표의 위계구축과 AHP를 이용한 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 및 점
수 현황 제시,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적용기준 응답 결과
분석,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지표 개발 등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제5장은 요
약 및 결론부분으로서 본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을 내고 안전관리체제 운영
평가지표 대기준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그 연구결과가 해운기업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를 보여주고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성과 향후 연구방향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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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는 그동안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와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주로 선박구
조 및 설비의 강화와 이들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국제협약
들을 채택하는 등 주로 선박자체의 물리적 측면만을 중시하여 왔으나 대형 인
명사고 및 해양오염사고 등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고,
전체 해양사고의 80% 이상이 선박자체의 결함보다는 인적과실에 의하여 발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던 중,지난 1987년 3월 “Herald of Free
Enterprise”호의 전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대형 인명사고를 계기로 IMO는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인적과실에 의

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데 착안하고,선박자체 뿐만 아니라 해운기업의 육해상
직원의 안전 및 책임의식 제고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체제의 개발 및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어,1987년부터 국제적으로 논의되
어 오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를 위한 지침 제정이 구체화하게 되었다.2)
이에 따라 IMO는 ISM Code3)를 1987년 제15차 총회에서 결의서 제596호로
서 채택한 이후 1993년 11월 제18차 총회에서 결의서 제741호로서 채택하였
다.그러나 IMO는 ISM Code를 결의서로서 각 국가의 자발적인 채택을 권고
할 뿐이기 때문에 전면적이고 조속한 시행을 강제화하기 위하여서 “1974/78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ConventionfortheSafetyofLifeatSea

2)신철호․노창균,“AHP를 이용한 ISM Code운영평가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해양환경안전
학회지 제9권 2호,2003,pp.47-51.

3)ISM Code는 일반 기업체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ISO 9000패밀리를 원용하여 제정하
게 되었다.ISO9000패밀리에 의한 품질경영체제는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제품
을 만드는 기업의 품질경영체제가 일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SOLAS:이하 SOLAS협약이라고 칭함)”내에 제9장으로 신설하여 묵시수락
절차를 밟기로 하였다.이에 ISM Code는 “1974/78SOLAS협약”의 모든 비준
국가에 단계적으로 1998년 7월1일부터 모든 여객선(passengership),500총톤
이상의 유조선(oiltanker),화학제품운반선(chemicaltanker),개스 운반선(gas
carrier),살적화물운반선(bulkcarrier)및 고속 화물선에 적용되고 기타 500총
톤 이상의 기타 화물선(냉동어획물운반선 및 공모선)및 이동식해양구조물에
는 2002년 7월1일부터 적용되었다.
ISM Code는 우선 SOLAS협약에 포함되어 각국의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

로 시행될 뿐만 아니라 상업적 측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SM Code는 1998년 7월 1일부터 선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한편,우리나라 정부도 해운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IMO가 제정한 ISM Code의 국내적용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바 이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부는 법제화에 앞서 우선 1997년 선박안전경영규정을 제정․시행하였다.당
시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제1항을 근거 규정으로 하여 동 고시 근거를 마련하였
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당시의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제1항은 ISM Code의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즉,동법은 1986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때는 ISM Code
가 국제협약으로 제정되기 전이었다.또한 동법에는 안전관리체제의 개념이 포함되
어 있지 않았다.
둘째,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을 1999년 2월 8일자로 개정하여 동
법 제2장제2절을 신설하여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셋째,한편 최근까지 이들 법령 개정 현황을 살펴보면,해상교통안전법이 지난 2002
년 12월 26일 개정된 바 있으며,동법 시행령은 2003년 6월 27일,동법 시행규칙은
2003년 6월 28일 개정되었다.

4)노창균,“국제안전경영규약(ISM Code)의 도입을 통한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8,pp.11-15.



222...IIISSSMMM CCCooodddeee도도도입입입 성성성과과과

가가가...해해해운운운기기기업업업의의의 품품품질질질코코코스스스트트트와와와 IIISSSMMM CCCooodddeee의의의 성성성과과과 개개개념념념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해운기업의 대부분은 오래 전부터 안전관리체제와 품
질경영시스템(ISO 9000)을 구축․운영하고 있다.특히 한진해운 등 일부 큰
기업은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0)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18000)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이는 안전․품질․환경․보건관리를
시스템화하여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회사의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5)
해운기업은 화주 관리를 비롯하여 선박의 안전 및 환경,보건관리를 기반으
로 하는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이는 기업의 목표와 전략의 가장 우선
순위가 고객만족에 집중되어 있고 이제는 국제경영시스템 활동을 전략적 개념
으로 인식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각종 위험
으로부터의 효과적인 예방과 급박한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더욱 그렇다.
품질코스트는 품질관리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구임에도 불구하
고 그 동안 국내 해운기업에서는 품질코스트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였다.이는
전통적인 해운기업의 회계방식으로는 품질코스트를 식별하기 곤란하였고,품
질을 화폐단위로서 표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조동오․김영모(2001)6)는 해운서비스 품질코스트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 코스트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1>.

5)노창균외,「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국내도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해
양수산부,2005,pp.58-118.

6)조동오․김영모,「해운기업의 품질코스트가 해양안전에 미치는 영향연구」,한국해사재단,
2001,pp.20-29,pp.105-107.



코스트 구분 유형별 비용
예방코스트 품질계획비용 및 개발비용,품질교육훈련비용,협력업체 지도비용,

인정시험비용,품질관리비용,화주계몽비용,품질향상비용,기타비용
평가코스트 도입검사비용,공정검사비용,완공검사비용,내부심사비용,검사기기

보전비용,품질인증비용,기타비용
내부실패코스트 폐기비용,재작업비용,외주불량비용,부적합 식별비용,시정조치비

용,신용저하 손실비용,기타비용
외부실패코스트 선박손해배상비용,화물손해배상비용,인명재해보상비용,오염방제

배상비용,육상설비 손해비용,대품서비스비용,기타비용

<표 2-1> 해운서비스 품질코스트의 유형별 현황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안전․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운영성과의 분
석방법은 회사마다 달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크게 비
용분석을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분석방법과 안전품질관리 운영효율성을 분석
하는 정성적인 분석방법 등을 이용하였다.

1)비용 분석(정량적 분석)

(가)선박보험료 및 P&I보험료 측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처리와 손해배상은 선박보험료와 P&I보험료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따라서 선박보험료와 P&I보험료의 증감은 바로 선박
의 안전품질관리 효과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평가척도가 될 수 있다.
선박보험료에 의한 분석은 척당 보험료의 증감,당해연도와 과거 3년간 이

재율(lossratio)의 변화 및 척당 총 보험료를 전년도 보험료와 비교하였을 때
의 인하율(또는 인상율)의 변화로 측정한다.선박사고로 인한 이재율 변화는
선박보험료 적용요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개 선박회사는 척당 보험료와
보험료 증감율의 변화를 통하여 안전품질관리효과를 측정한다.
P&I보험료 역시 선원의 상병,화물의 손해 및 오염사고에 대한 배상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이재율의 변화와 척당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 증감율의 변화
로 선박의 안전품질관리 효과를 측정한다.



<표 2-2>는 외국기업의 ISM Code인증효과를 선박손해율과 선박보험료
(실패코스트)의 변동으로 변환시켜 보여주는 한 예이다.

기간 선박손해율 선박보험료 비고
1990/1991 168.35% 23% 인상
1991/1992 140.45% 80% 인상
1992/1993 99.35% 44% 인상
1993/1994 6.9% 42% 인상 ISM 인증
1994/1995 0% 34% 인상
1995/1996 0% 27% 삭감

<표 2-2> 선박손해율 및 선박보험료 감소효과(예)

자료 :Capt,PaulD.Conolly,"LossControlThrough Implementing Safety and
Quality ManagementSystemsEffectively",DNV Sweden AnnualClient
Seminar,1995(재인용).

우리나라 해운기업도 1994년 ISM Code도입 이후 대략 6년간 선박보험료가
19.9% 인하,P&I보험료가 8.9%인하된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으나 회사별 대
외비 자료인 관계로 정확한 산출은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나)운항원가 측면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을 선박척수로 나눈다.선박운항과
관련된 주된 원가 계정과목에는 기부속비,정비소모품비,운항수리비,입거수
리비 및 의료지원비 등을 들 수 있다<표 2-3>.



기간 선박수리 및 기
부속 절감비용 총 운항비용 비 고

1992년 대비 1993년 11.99% 6.68%
23척 기준1993년 대비 1994년 4.84% 4.42%

1994년 대비 1995년 17.04% 4.56%

<표 2-3> 선박수리 및 기부속 절감효과(예)

자료 :Capt,PaulD.Conolly(1995).

(다)불가동손실액 측면

선박의 사고 등으로 선박이 일시적으로 불가동상태에 놓였을 때,불가동 일
수 또는 불가동 손실금액(hirebase기준)의 증감추이를 통해 안전품질관리의
효과를 측정한다<표 2-4>.

연 도 불가동손실일 총운항비용
대비 손실 대상 선박

1992 321일 29.70% 33척
1993 24일 6.76% 28척
1994 20일 1.39% 25척
1995 7일 0.75% 23척

<표 2-4> 선박불가동 손실일 감소효과(예)

자료 :Capt,PaulD.Conolly(1995).

2)효율성 분석(정성적 분석)

(가)부적합사항 측면

부적합사항에 대한 분석은 선박의 사고로 인한 부적합사항과 항만국통제
(PortStateControl:이하 PSC라고 칭함)의 지적사항 및 시스템 부적합사항
발생내용으로 구분한다.선박의 사고로 인한 부적합사항은 운항사고와 기관고



장 및 인명손상으로 구분하여 발생건수를 계산하고 이를 연도별로 비교함으로
써 발생건수의 증감추이를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하여 안전품질관리 효과를 나
타내고 있다.
PSC임검 지적율은 전체 임검 건수 대비 지적건수 비율의 증감을 통하여 안
전품질관리 효과를 측정한다.시스템 부적합사항은 내부심사와 외부심사 과정
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의 지적건수의 증감추이를 통하여 안전품질관리 효과
를 나타낸다.

(나)보고 및 수용건수 측면

각 부서나 선박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품질관련 각종 개선사항이나 제안내
용의 건수 증감과 이들 제안에 대한 회사의 수용 내지 채택 비율을 통하여 안
전품질관리 활동을 평가한다.

(다)안전품질관리 이행만족도 평가 측면

육상부서와 선박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이행만족도를 측정하여 점수화시키는
방안이다.육상부서의 경우 부서 이행 만족도와 회사 이행만족도로 구분하여
상대평가하고,선박의 경우는 상시평가와 방선평가를 통하여 평가항목별로 계
수화하여 순위를 정한다.상시평가 항목으로는 운항관리,인력관리,선무관리
로 구분하고 방선평가 항목에는 제반 서류관리,안전운항 및 선박관리로 나누
어 평가한다.

(라)정시율 측면

정기선 선사의 경우 선박의 예정 출항 일정이 지연된 회수 대비 전체 운항
회수 비율을 통하여 선박별 또는 항로별 안전품질관리활동을 평가한다.



나나나...IIISSSMMM CCCooodddeee국국국내내내도도도입입입 성성성과과과

1)설문조사를 통한 ISM Code도입 성과

ISM Code도입 성과를 2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5점 만점에
3.5점으로 전반적으로 도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5>.특히 이 중
‘문서 및 기록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4점),‘기업의 안전관리활동이 강화되었
다’(3.9점)항목은 5점에 근접하므로 도입 성과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비상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3.8점),‘업무가 표준화되
었다’(3.8점),‘안전문화가 확립되었다’(3.7점),‘업무가 개선되었다’(3.7점),‘회사
노하우 축적에 도움이 되었다’(3.6점),‘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하였다’(3.6점),‘고
객(화주)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3.6점),‘해양사고(준사고 포함)가 감
소하였다’(3.5점),‘정부의 감독이 시스템화 되었다’(3.5점),‘육상과 해상종사원
들의 안전관리 자질이 향상되었다’(3.5점)등 항목은 3.5점 이상이어서 높은 수
준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회사 직원의 사기가 높아졌다’항목은 2.8점으로 보통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응답되었다.해운기업과 인증기관 및 전문가 측면에서도 유사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변변변수수수명명명 전전전체체체 해해해운운운기기기업업업 인인인증증증기기기관관관
및및및 전전전문문문가가가

문서 및 기록관리에 도움이 되었다 4.0 3.9 4.0
기업의 안전관리활동이 강화되었다 3.9 3.9 3.8
비상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3.8 3.7 3.9
업무가 표준화되었다 3.8 3.7 3.9
안전문화가 확립되었다 3.7 3.6 3.7
업무가 개선되었다 3.7 3.6 3.8
회사 know-how 축적에 도움이 되었다 3.6 3.4 3.7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하였다 3.6 3.6 3.7
고객(화주)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3.6 3.5 3.7
해양사고(준사고 포함)가 감소하였다 3.5 3.4 3.5
정부의 감독이 시스템화 되었다 3.5 3.2 3.7
육상과 해상종사원들의 안전관리 자질이 향상되었다 3.5 3.4 3.6
기업의 시회적 책임을 이행하였다 3.4 3.4 3.4
대내외 수익이 증대되었다 3.4 3.2 3.7
서비스품질이 향상되었다 3.4 3.2 3.5
보험요율이 감소하였다 3.1 3.1 3.2
선박손실경비가 감소하였다 3.1 3.0 3.2
화물 손해배상금이 감소하였다 3.0 2.9 3.2
회사의 수익이 증대되었다 3.0 2.9 3.0
선원의 상병(병가)이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0 3.2 2.9
회사 직원의 사기가 높아졌다 2.8 2.8 2.7

<표 2-5> ISM Code도입 성과 분석결과 (5점 만점)

자료 :노창균외,전게서,p.64.

2)해양사고의 분석을 통한 ISM Code도입성과 검토

해양사고의 분석을 통한 ISM Code도입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3가지 경우
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먼저 전체 선박등록 척수 대 해양사고 발생률을 분
석하기위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행하는 해양안전심판사례집을 자료를
활용하여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11년 동안의 우리나라 전체 해양사고를 조
사하였다.이어서 이들 선박중에 어선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감안하여 500총톤



이상으로 한정하여 해양사고 발생률을 분석하였다.마지막으로 ISM Code가
강제 시행된 1998년부터 2004년도까지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 중에서 ISM
Code가 적용되는 선박을 한정하여 분석하였다.여기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선
급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및 해양수산부에서 제공된 것이며,선박 세부분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해양사고의 분석을 통한 ISM Code도입성과 분석

(1)전체 선박등록 척수 대 해양사고 발생척수 및 발생현황
우리나라 전체 선박등록 척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약 17,000척이 증가하였
다<표 2-6>.2004년에 해양사고 발생률이 1.09%로 ISM Code시행 전과 유사
하게 발생하였지만 ISM Code가 시행중인 2000년,2001년,2002년,2003년 이
4년 간 약 0.77%로 급감하였다.이는 ISM Code도입 성과와 관련이 있음을 유
추 해석하게 한다.

연 도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선 박 등 록 척 수(A) 82,356 81,769 80,354 86,134 95,903 101,307 102,384101,521101,180100,138 98,606

해양사고발생척수(B) 868 911 844 1,027 936 1,041 780 779 775 767 1,070

해양사고발생건수 699 709 661 840 772 849 634 610 557 531 -

해양사고발생률(B/A) 1.05% 1.11% 1.05% 1.19% 0.98% 1.03% 0.76% 0.77% 0.77% 0.77% 1.09%

<표 2-6> 선박등록 척수 대 해양사고 발생척수 및 발생현황 (단위 :척)

자료 :노창균외,전게서,p.95.

(2)500총톤 이상 선박등록 척수 대 해양사고 발생척수 및 발생현황
이들 전체 자료에서 500총톤 이상의 선박등록 척수로 한정하여 해양사
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전체적으로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7년 이전(23.6%)과 1998년 이후(22.1%)단순 비교한 결과에서도 1.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7>.

톤
수
연도

선박등록
척수(A)

해양사고 발생척수 계
(B)

해양사고
발생률(B/A)500～

1,000톤미만
1,000～
5,000톤미만

5,000～
10,000톤미만

10,000톤
이상

1994 592 39 71 6 32 148 25.0
1995 592 53 77 11 25 156 26.4
1996 634 41 68 7 24 140 22.1
1997 629 32 63 10 25 130 20.7
1998 568 29 62 16 15 122 21.5
1999 593 24 58 11 27 120 20.2
2000 619 31 62 10 12 115 18.6
2001 644 43 61 12 25 141 21.9
2002 680 47 82 20 26 175 25.7
2003 693 44 88 11 19 162 23.4
2004 738 39 97 17 22 175 23.7
계 6982 422 789 121 252 1584 22.7

<표 2-7> 500총톤 이상 선박등록 척수 대 해양사고 발생현황 (단위 :척,%)

자료 :노창균외,전게서,p.95.

333...주주주요요요 해해해운운운국국국 수수수용용용현현현황황황

(1)미국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ISM Code를 수용하고 있으며,ISM Code는 단
독법의 형태로서 미국연안경비대(UnitedStatesCoastGuard:이하 USCG라
고 칭함)규제개혁 법안에 포함되어 1996년 5월 10일에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11월 17일에 상원을 통과하였다.동법에서 ISM Code의 적용을 받는 해운기업
및 선박을 규정하고 동 해운기업이 수립 및 시행하는 안전관리체제는 ISM
Code와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안전경영시스템에 관하여 ISM
Code의 규정을 동일하게 수용하고 있다.7)



미국의 국내법에 따르면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미국의 관할 해역 내에서
SOLAS협약을 만족하는 ISM Code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USCG는 기항하
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통제검사를 실시하는데,총톤수 500톤 이상의 모든 외
국 선박은 ISM Code를 만족시키는지를 확인받게 된다.8)즉,ISM Code의 적
용 강제화에 따라,입항 전 ISM Code의 적합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
한다.
그리고 선장은 회사의 안전관리적합증서(DocumentofCompliance:이하

DOC라고 칭함)및 선박의 안전관리증서(SafetyManagementCertificate:이
하 SMC라고 칭함)발급일,발급 단체명을 항장에게 사전 통지한다.만약 입
항 선박이 관련 증서를 미소지하거나 또는 그 증서가 부적합한 경우로 판정될
경우 미국 영해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고 그 관련 증서가 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까지 입항을 거부당한다.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선박이 입항하여 통제검
사를 받았을 경우,당해 선박은 억류되어 하역작업이 중지되고 검사관은 그
내용을 기국의 주관청과 선급협회에 각각 통보한다.또한 그 선박의 전반적인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세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증서의 미소지 이외에
해당선박을 억류할 만한 결함이 없더라도 입항한 항구 항장은 당해 선박을 미
국 영해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상태가 충분히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입항을 거부한다.
선박은 그 특정한 선종에 관하여 유효한 DOC사본을 소지하여야 한다.임
시 SMC는 최근 인도된 신조선이나 선박관리가 최근 변경된 경우에만 허용되
며,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또한 임시 DOC는 새로 설
립된 회사나,새로운 선종이 현존 DOC에 추가되는 경우에 발급되며,12개월
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서류 점검을 완료한 후 검사관은 통제
검사의 일환으로서 일반적인 선상검사를 실시한다.이 과정에서 검사관은 안
전관리체제에 관련된 운용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 지를 점검해 나간다.중대

7)노창균외,「안전관리체제(ISM Code)실행지원 모듈개발과 운영성과 실증연구」,해양수산
부,2005,pp.9-15.

8)김동훈,“ISM Code강제시행과 향후 전망”,「월간 해양한국」,한국해사문제연구소,1998.
7,pp.29-31.



한 구조결함이나 구명설비,기기 또는 오염방지설비의 중대한 결함,특히 승무
원의 훈련 미숙은 검사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체제의 유효성을 의문시 하게
하는 근거가 되므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세점검을 실시한다.
ISM Code증서 발급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상세한 검사는

문서 재검토를 포함한다.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매뉴얼에 포함되었는지 점
검한다.
첫째,회사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방침,
둘째,조타기고장․선교제어불능․화재․퇴선․좌초․침수․충돌․긴급의료․
기름유출 및 긴급훈련 등을 포함하는 긴급사태에 대한 방침,
셋째,안전관리체제에 관한 회사의 책임자,
넷째,ISM Code의 규정에 관한 사고나 부적합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보고
절차,
다섯째,문서화된 운항 절차서와 보수 정비절차서가 본선에 배부되어 있으며,
책임 있는 선원이 이해하고 있을 것 등이다.
부가되는 다음의 운항능력도 점검한다.
첫째,선박직원과 부원은 ISM Code와 그들의 직무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정
통하고 있을 것,
둘째,신규 승선자를 포함한 전선원에 대하여 회사의 교육 훈련이 계획되어
있고 그들이 자신들의 직무에 대하여 정통하고 있을 것,
셋째,직원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내부 심사계획을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
심사가 실시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
넷째,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결함,긴급에 관한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요원이 그 절차에 정통하고 있을 것,
다섯째,선박의 보수 정비가 규정대로 실시되고 있을 것,
여섯째,부적합사항이 기록되고 ISM Code가 본선 운항의 지속적인 개선에 기
여하고 있는지의 조사 등이다.
요구되는 증서가 본선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상세검사에서 ISM

Code의 시행에 중대한 부적합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만 선박을 억류한다.선박



이 부적합하여 억류된 경우는 기국 및 ISM Code증서 발급기관에 통보하고,
검사 중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서나 그 선박의 적합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서는 관계자로 하여금 방선할 것을 요청한다.
ISM Code에 있어 중대한 부적합사항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ISM Code의 유효성을 증명할 증서의 결함,
둘째,안전관리 매뉴얼의 결함,
셋째,중대한 체제의 결함,
넷째,매뉴얼에 규정된 중대한 운항시스템에 관한 절차서와 같은 것이 본선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섯째,본선의 감항성을 저해 하던가 선원이나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것 등 안전관리 체제가 명백히 열악한 경우 등이다.그리고 중대한 부적
합사항이 특정된 경우 문서심사를 실시한다.

(2)영국

영국 정부는 ISM Code가 발효되는 시점 이전에 동 규정을 시행하였다.
ISO 9000이나 또는 ISM Code와 동등한 품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노르웨이
선급(DetNorskeVeritas:이하 DNV라고 칭함)의 안전과 환경보호(Safety
andEnvironmentProtection:이하 SEP라고 칭함)같은 제도는 ISM Code의
증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ISO 9000또는 SEP에 의한 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영국정부가 심사 후 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SOLAS협약에 의한 선박안전증서와 마찬가지로 ISM Code의

시행기관도 상선법에 국내도입 근거만 마련해 두고 민간단체에 위임하였다.
로이드선급협회(Lloyd'sRegister;이하 LR이라고 칭함)는 현재 선주의 요청
에 의해 ISM Code의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다수 국가에 외국
정부의 위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영국을 포함한 유럽지역의 국가들도 ISM
Code의 시행에 따라 PSC검사 방안을 마련하였는데,그 주요 내용은 IMO 총
회 결의서에 따르며,검사는 최초검사와 상세검사 등으로 분류되어 실시되고



있다.

(3)일본

일본운수성은 일본상선대의 선령이 매우 낮고 자국선사의 안전관리수준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ISM Code의 시행이 자국해운의 경쟁력 제고에 유리하
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미국과는 달리 단독법을
제정하지 않고 선박안전법에 근거를 두고 동법의 시행령에 ISM Code를 수용
하였다.또한 여객선에 대한 ISM Code의 인증업무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고
여객선 이외의 화물선에 대한 인증업무는 자국선급에 위임하였다.
ISM Code가 1998년 7월부터 강제화 됨에 따라 운수성은 법제화 등 준비

작업을 진행시켰으며 일본에서의 시행요강을 확정하였다.이에 의하면 지난
1996년까지는 선박안전법을 개정하여 대상선박인 일본국적 외항화물선에 대해
서는 일본해사협회(NipponKaijiKyokai:이하 NK라고 칭함)에 심사 및 증서
의 발급을 의뢰하였다.운수성은 특히,법적으로 외국선급협회를 배제할 이유
는 없지만 증서의 상호승인 등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당장은 기국정부가
심사 등을 행하고 있다.한편,외항여객선에 대해서는 화물선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승선하게 되므로 안전에 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NK에 위탁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심사를 하고 있다.

(4)뉴질랜드의 연안선박 안전관리제도 현황

(가)안전선박관리(SafeShipManagement:이하 SSM이라고 칭함)의 개요

도입 배경은 ISM Code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항행선박의 안전관리 수준
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선박에 대한 연차검사만으로는 선박안전의 지속유
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안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은 해사안전국의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회사가 점검과 심사를 통하



여 소속 선박의 안전유지를 확인하고,선주는 소속 안전관리회사의 지침에 따
라 안전절차를 서류화하고,절차에 따라 선박의 안전을 지속유지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사안전국은 안전관리회사를 지도․감독하고 선박을 선별 확인한다.
또한,종전의 연차검사 대신 선박을 수시 점검․심사를 통하여 취약 선박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차별화한다.그리고 적용대상선박은 ISM 적용 제외 선박
(Non-SOLAS 선박)으로 약 4000척(어선 1,220척,여객선 1,850척,비여객선
850척)이다.
추진경위는 1998년 2월에 ISM Code적용제외 연안선박에 안전관리제도가

도입되었고,2001년에 연안선 안전관리제도 적용선박에 대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방안의 일환으로 안전성 평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그
리고 2004년 7월에 검증되고 개선된 안전성 평가제도를 공식 시행할 예정이
다.

(나)연안선 안전성 평가제도(Safety Profiling AssesmentNumber:이하
SPAN으로 칭함)

선박안전성을 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위험도가 높은 선박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집중 관리한다.안전관리제도의 위험관리 방법으로 선박안
전성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위험평가의 공식수단으로 평가에 대한 결과를
계량화하여 개별선박의 위험도를 진단한다.그리고 진단결과 일정점수 도달
선박에 대하여 집중 안전관리가 이루어진다.평가자는 해사안전청 검사관,선
박안전관리회사 검사원이 실시하고, 뉴질랜드의 선박안전성 평가항목 현황은
<표 2-8>과 같다.



평가항목 주요내용
1. 해사안전국 검사관에
의한 점검

․점검 시 발견된 선박 결함의 수와 심각성에 기초를 두고
위험을 평가

2. 해사안전국 검사관에
의한 위험 평가

․점검 시 선박에 “wordpictures”기법을 이용하여 개별선
박의 위험지수(risknumber)를 부여

3.불만사항(Complaints) ․해사안전국은 특정선박에 대하여 접수된 불만사항으로 인
해 야기될 위험수준을 분류

4.선박안전관리회사에
의한 점검

․해사안전국의 점검 평가와 유사한 방법으로 결함에 기초
를 두고 위험 평가

5.선박안전관리회사에
의한 위험평가

․해사안전국의 위험 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wordpicture”
를 이용하여 개별선박의 점검시 마다 “risknumber”부여

6.유류 오염사고 발생
기록

․기름 유출의 횟수 및 심각성은 동일 사고의 재발 또는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지표로 간주

7.선박의 유형
․선박의 유형에 따라 위험 정도에 차이가 있음
․어선이 운항 특성상 여객 페리보다도 고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

8.해양사고 발생기록 ․선박이 관여했던 해양사고 발생이력 및 심각성은 향후 동일
사고 및 유사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

<표 2-8> 뉴질랜드의 선박안전성 평가항목 현황

주)1)평가항목에 따라 반영 비중이 달리 주어짐
2)하위 평가항목으로 선박과 인적 요소로 구분
3)특정 위험수준에 도달한 선박에 대해서 집중 안전관리

자료 :노창균외,전게서,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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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 Code운영평가 관련 기존 유사연구를 살펴보면<표 2-9>9),DNV에서는
안전 및 환경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운항관리에 필요한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StandardizationOrganization:이하 ISO라고 칭함)9000시리즈
와 ResolutionA 647(16)의 품질관리원칙을 모두 수용하여 SEP을 제정하였다.
이는 선박회사의 안전관리시스템의 수준으로 Level1부터 Level9까지로 분류
하고 있으며,Level1은 ISM Code수준으로 간주하고 Level2는 현재 SEP수
준으로 간주한다.DNV는 선박회사별로 안전관리시스템의 수준을 달리 취급하
고 있고,계량등급 시스템인 IQRS(국제품질등급시스템)/IERS(국제환경등급시
스템)/ISRS(국제안전등급시스템)10)을 개발하여 운용 중에 있다.
한국선급(KoreanRegister:이하 KR이라고 칭함)에서는 해사안전경영평가시

스템(MarineSafetyManagementEvaluationSystem:이하 SMES라고 칭함)
을 개발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이 시스템은 크게 회사 및 선박,선박에 대해
별도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이들 항목은 인적자원관리,안전경
영조직,비상대응,사고조사 및 분석,선박 및 설비의 점검,정비,항행안전관
리,작업안전,구매 및 계약관리 등 8가지 총 608개의 점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노창균․송정규 등(2006)연구에서 AHP를 이용한 안전관리체제 운영평
가지표 선정 등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기존 연구(DNV,1999,한국선급,2001,김동훈,2002,노창균외,1998,2001
등)에서는 실무적 측면에 의한 지표 개발에 머물고,안전관리체제 요건을 중
심으로 학문적 측면에 의한 운영평가 지표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 연

9)신철호․노창균,전게서,p.48.
10)IQRS:InternationalQualityRatingSystem,IERS:InternationalEnvironmentalRating

System,ISRS:InternationalSafetyRatingSystem



구에서는 기존의 안전관리체제 모형에 대한 이론적 정립과 AHP를 통하여 안
전관리체제의 운영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DNV
(1999)

-선박운항관리에 필요한 ISO9000시리즈와 Res.A647(16)의 품질관리원칙
을 모두 수용하여 SEP을 제정

-선박회사별로 안전관리시스템의 수준을 달리 취급하고 있음
-계량등급시스템인 IQRS/IERS/ISRS을 개발하여 운용중

KR
(2001)

-해사안전경영평가시스템(SMES,MarineSafetyManagementEvaluation
System)를 개발하여 운용중

-회사 및 선박,선박에 대해 별도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
-8가지 총 608개의 점검사항으로 구성

Deming상 -방침과 계획,운영,교육,정보,분석,표준화,관리,품질보증,장래계획
Malcolm
Baldrige상

-리더십,정보와 분석,전략적계획,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프로세스관리,경
영성과,고객과 시장에 관한 초점

김영모등
(1999,2001) -연안해운 안전관리시스템 도입과 개선을 위한 연구 수행

김동훈
(2002) -해운기업의 TQM 활동과 실행성과 제시

김형근․노창
균(2004) -AHP를 이용한 안전관리체제 실행지원 모듈 개발방향 제시

노창균
(1998,

2001,2005)

-국제안전경영규약의 도입을 통한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선박검사 및 심사부문의 품질경영시스템 구성요인 제시
-크게 품질경영 원천,품질경영 실천,품질경영 성과 등 3가지로 구성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국내도입 성과 연구

노창균 등
(2005)

-안전관리체제(ISM Code)운영평가실행지원 모듈 개발과 운영성과 실증
연구결과 도출
-AHP를 이용한 안전관리체제(ISM Code)의 운영평가지표 선정

<표 2-9> ISM Code운영평가 관련유사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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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쟁력 모형은 <그림 2-1>과 같다.먼저 전략/관리시스템과 안전경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인프라 요소에는 사람,정보,자재/기부속 등으로
구성된다.이어서,정보기술(InformationTechnology:이하 IT라고 칭함)실력
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관리,비상훈련,계획정비체제(Planned Management
System:이하 PMS라고 칭함),PSC대응 체제 등 안전관리체제 구축이 필요
하다.이 시스템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툴은 안전관리체제 진단 및 운영
평가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이들 체제가 잘 구축되고 운영될 경우 안전
운항 즉,안전경영(무사고)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림 2-1> 안전경쟁력 모형

안안안전전전경경경쟁쟁쟁력력력 모모모형형형

안전경영달성
(무사고달성)

안 전 운 항

IIITTT 실실실력력력

(안전관리체제 실행
지원 모듈개발․운영)

SSSyyysssttteeemmm
․안전관리
․비상훈련
․PMS
․PSC대응

TTToooooolllsss
․안전관리체제 진단
프로그램

․안전관리체제 운영
평가프로그램

안안안전전전경경경영영영인인인프프프라라라
․사람 :인재육성/안전문화
․정보 :해사정보관리
․자재/기부속 :물류

전전전략략략///관관관리리리시시시스스스템템템

안안안전전전경경경쟁쟁쟁력력력 모모모형형형

자료 :노창균외,전게서,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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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성과 개선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
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경영시스템 규격 및 기법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다.특히,품질과 관련된 경영기법들은 국가별,지역별,기업규모별
등 다양한 특성들이 고려되어 국가 주도하에 시상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최근 환경경영시스템 규격이 ISO에서 제정․공포되어 국제 인증으로 인
식되고 있는 가운데,국내에서 약 1500여개 기업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
고 있으며,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18001)규격도 이미 많은 기업들이 시
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규격들은 대체로 시스템 요구사항에 맞
게 기업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지에 대한 적합성만을 강조하고 있고,
정량적인 시스템 성과수준은 외면하고 있어 기업들에 있어서는 또 다른 불만
을 안겨주고 있다.11)
따라서 정량적으로 시스템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법들 중

세계적으로 공인되었거나,인식되고 있는 평가시스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
고자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평가시스템들이 주로 품질과 관련된 경영기법이
므로 이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지표 개발에 참고
하였다.

1)DNV 평가등급 시스템

(가)DNV평가등급 시스템 개요

DNV는 1864년 인명,자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 재단이다.오
늘날 130여 개국 278개 사무소를 통하여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노창균 등,전게서,pp.47-57.



DNV의 서비스는 일반산업,무역,서비스 산업,정부를 대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품질,안전,환경에 대한 경영관리가 하나가 되어 인간과 기술을 조화
시킨다는 목적을 근본 철학으로 삼고 있다.또한 각각의 서비스는 고객의 특
수한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 적용된다.DNV의 전체적인 목표 안에서 품질,안
전,환경의 관리 시스템을 정착 시키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한 지원 도구를 개
발하여 왔다.
① 국제안전 등급 시스템(ISRS,1978),
② 국제품질 등급 시스템(IQRS,1992),
③ 국제환경 등급 시스템(IERS,1992)
이상의 경영관리 도구는 조직이 품질,안전,환경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관

리체제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본 3가지 시스템은 동일의 방법론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통합사용이 가능하다.

(나)DNVIQRS

IQRS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되었던 경험과 국제적으로 승인된 표준
(ISO 9000,QS 9000)및 시상제도(말콤 볼드리지 상,유럽품질상)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본 시스템은 품질관리를 위해 수행되어지는 작업의 효
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해보려는 일차적 목적을 얻기 위하여 설계되었다.이
것은 조직의 모든 측면에서 품질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 개발에 대
한 청사진을 제공하며,나아가 IQRS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에 있어서 실패
로부터 발생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효과가 입증된 단계들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세계 7000개 이상의 기업들에 의해 사용된 IERS와 ISRS에서 얻어진 경
험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IQRS는 조직 스스로가 내부감사용으로 사용하
거나 DNV의 외부심사 도구로 이용된다.IQRS기준에 따라 조직이 이루어낸
성과의 정도와 품질은 14개 요건으로 평가된다.
IQRS는 828개 이상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이는 130개의 하부요건

(sub-elements)으로 나뉘어진다.하부요건은 14개 분야를 포함하고 이는 품질



경영 전체를 나타낸다.모든 IQRS요건들은 ISMEC(identifythegoal,setthe
standard,measureprogress, evaluateresults,commendorcorrect)접근방
식에 기초한 요건구조로 만들어졌으며 그 14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리더십과 전략(1750점),② 직원 참여 및 의사소통(1500점),③ 품질시스템
의 문서화 및 문서관리(1250점),④ 인적자원(1500점),⑤ 재무관리 및 사업결
과(1750점),⑥ 영업 및 판매(1250점),⑦ 설계 및 개발(1250점),⑧ 구매 및 외
주(1250점),⑨ 공정관리(1500점),⑩ 검사 및 시험(100점),⑪ 시정 및 예방조
치(1500점),⑫ 지속적 개선 프로젝트(1500점),⑬ 품질감사(1250점),⑭ 이해관
계자 만족 및 관계경영(1750점)등이다.
10개 등급으로 분류되고 ISO9001의 요구사항들은 등급 L1～L3에서 다루었

다.그러나 ISO9001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품질경영 측면에서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것들은 이 등급에 함께 포함되었다.품질경영의 다른 기본적 측면
과 QS-9000의 추가요구사항은 L4～L5에 포함되었다.L6～L10은 ISO 9000과
QS9000의 요건을 능가하여 전사적 품질경영의 원칙과 실행에 토대를 두는
품질경영 시스템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IQRS를 사용하는 조직들은 개인적 개발,의사소통 그리고 효율적 측면에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이점이 손실절감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하는 것을 발견
하였다.실제로 IQRS는 다양한 목적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도구이다.평가도구로서의 IQRS의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조직의 품질실적 평가,② ISO 9001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및 ISO
9000수준을 능가하는 성과에 대한 능력평가,③ QS-9000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④ 유럽 품질경영재단(EFQM)이 개발한 사업우수성 모델(Business
ExcellenceModel)및 Malcolm BaldrigeNationalAward기준에 맞추어 본
평가,⑤ 개인이나 그룹의 품질실행평가 수단 등이다.또한 IQRS는 실행/개발
의 도구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2)말콤 볼드리지 품질상(Malcolm BaldridgeNationalQualityAward:이하
MBNQA라고 칭함)



이상은 1987년 8월에 미국정부가 미국기업의 종합적 품질경영(Total
QualityManagement:이하 TQM이라고 칭함)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
법화 되었다.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기업은 운영방식이나 제품 및 서비스
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이다.미국이 MBN QA를 입안한 것은
경쟁력 중에서도 계속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품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고,우수한 품질이 지니는 의미 및 그 내용을 이해시켜 품질 우수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화 하며,성공적인 품질전략과 이러한 전략의 실행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기업들이 공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
다.
수많은 기업들이 볼드리지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자사의 품질경영수준을 진

단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였다.성공적인 기업들은 자사의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동일한 성과를 내고자하는 다른 기업들에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다른 거래업
체들에게는 세계수준의 품질경쟁력 달성만이 기업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압력
과 자극을 주었다.
MBN QA는 기업활동을 통한 고객만족도 및 품질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평가대상은 미국의 기업체중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정하고 있으며 매
년 제조회사 2개,종업원 5백명 이하의 소기업 2개,서비스업체 2개에 시상하
고 있다.또 MBN QA외에 주정부차원의 품질경영상시상제도가 활발하여 현
재 50개 주정부 중 약 3분의 2이상이 이와 같은 시상제도를 갖고 있다.

가)MBNQA의 특징

MBNQA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선진기업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권장하여 적극적인 학습을
하도록 한다.이러한 특성의 이면에는 최고의 실천방법을 미국 전체가 공유하
도록 한다는 큰 목표가 숨겨져 있다.



둘째,역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11년간 MBN QA는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으며,이제는 거의 국민운동으로 정착될 단계에 이르렀다.그리고
모든 산업분야에서 ‘품질과 고객만족’이 기업경영의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셋째,이 상에 대한 도전이나 수상을 계기로 기존의 경영자,관리자,종업원
간의 관계가 서로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넷째,이 상의 기준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가치관은 고객 지향의 품질,리더십,
지속적인 개선 및 학습,종업원의 참여 및 개발,신속한 대응,미래에 대한 장
기적 관점 등이다.

나)MBNQA의 요건 및 배점

MBN QA의 평가기준은 7가지 범주,19가지 항목,27가지 세부평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이러한 평가기준(범주 및 세부평가영역,배점 등)은 매
년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평가기준의 기본적 범주는 7가지로 고정되
어 있지만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영역의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는 1999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그 7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다.
.① 리더쉽(125점),② 전략계획(85점),③ 고객 및 시장중시(85점),④ 정보
및 분석(85점),⑤ 인적자원 중시(85점),⑥ 프로세스 관리(85점),⑦ 사업성과
(450점)등이며 총점은 1,000점 이다.

3)유럽품질경영재단(European Foundation forQuality Management:이하
EFQM이라고 칭함)상

가)EFQM의 개요

유럽연합은 미국의 MBN QA의 영향과 품질의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미래의 기업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유럽의 대표적인 다국적기업 14개
업체가 모여 1988년에 EuropeanFoundationforQualityManagement을 설립



하였고,EFQM은 1957년에 설립된 유럽품질협회(EuropeanOrganizationfor
Quality:이하 EOQ라고 칭함)와 유럽공동체(EuropeanCommunity:이하 EC
라고 칭함)의 후원을 받아 1992년에 유럽품질상(EuropeanQualityAward:이
하 EQA라고 칭함)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유럽품질상은 전사적 품질경영활동에서 최고의 경영실적을 보인 유럽지역

내 기업에게 주어지며 제1회인 92년부터 97년까지 20개의 업체가 수상을 하였
다.EFQM은 신청기업 중 최고의 성적을 거둔 기업에게 수여하는 European
Quality Award와 신청기업 중에서 심사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수여하는
EuropeanQualityPrize로 구분하여 수여하고 있다.EQA의 주요 사명은 다음
과 같다.
첫째,유럽 회사들에 대해 개선 활동을 지원 및 유도하게 하여 긍극적으로 고
객만족,직원 만족,사회에 대한 영향 및 우수한 사업 결과 등을 이끄는 것이
다.
둘째,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TQM의 이행을 촉진시키려고 유럽 회
사의 경영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EQA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EFQM은 1988년 유럽지역 내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모여 설립함으로써 발족되었다.EFQM은 전사적 측면
에서 품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품질향상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유럽기업
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EFQM은
1998년 현재 33개국 700여개가 넘는 조직들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회원
단체는 다국적기업,주요 국영기업체,유럽 내 대학의 연구소 및 연구단체 등
으로 광범위한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EQA의 심사는 심사 팀이 심사를 주관
하고 있으며,이 심사 팀은 학계,품질관리자,기업의 품질 실무관리자들로 구
성되어 있다.이밖에 EFQM은 품질관련 우수 논문에 대한 시상제도도 창설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관련 교육이나 우수기업 벤치마킹 및 컨설팅 서비스
도 하고 있다.
EQA에 대한 신청은 일반기업(companies),사업부(operationalunits of

companies), 공공기관(public sector organizations),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250명 미만의 정규 종업원 보유기업)등 네 부문으로 나
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EFQM의 심사기준을 통과한 조직은 EQA의 수상자가
된다.이들 중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조직,하나 만을 선발하여 EQA를 수
여한다.EQP의 경우 1996년까지는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수여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대기업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수여하고 있다.
EQA의 심사기준은 아홉개의 범주로 나누어진 EFQM모델에 기인하며,이

모델은 과정지표(enablers)와 결과지표(results)가 동일한 배분으로 나뉘어 있
으며 각 범주마다 상이한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심사기준의 특징은
MBN QA와는 달리 결과지표에 종업원 만족,고객 만족,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EQA의 심사기준은 <표 2-10>에서 보듯이 EFQM모델
을 중심으로 9개의 범주마다 세부심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표 2-10> EQA 심사기준

EQA 요건

리더쉽(100)
TQM문화에 대한 비전제시/적절한 자원과 지원을 통한 향상과
참여 유도/고객,공급자,협력업체 참여/종업원의 노력과 성과
이해

방침 및 전략(80) 정보에 기반을 둔 정책과 전략/정책과 전략 개발/정책과 전략
에 대한 의사교환과 수행/지속적인 정책과 전략의 개발과 향상

인사관리(90)
인적자원 계획/종업원 능력 유지와 개발/목표 일치와 계속적인
성과평가/참여를 통한 권한 위양/효과적인 의사소통/종업원 복
지

파트너쉽 및 자원(90)재무자원 관리/정보자원관리/공급자 관계와 원자재 관리/자산
관리/기술 및 지적소유권 관리

과정(140) 사업성공의 비결 인식/시스템적 프로세스관리/목표를 위한 프
로세스 관리/혁신과 창조를 통한 향상e.프로세스의 변화와 평가

고객만족(200) 상품,서비스,고객관계에서의 고객의 인식/고객만족에 대한 측
정

일반인의 만족(90) 조직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종업원 만족에 대한 측정
사회적 영향(60) 조직에 대한 사회의 인식/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측정
사업결과(150) 조직성과에 대한 재무적 측정/조직성과에 대한 추가적 측정

총점 :1,000점



나.평가툴 비교분석

1)BAM(BusinessAssessmentManager)
BAM은 EQA의 심사기준인 EFQM의 9개 평가범주내의 모든 항목을 근거

로 기업이 자기 스스로 용이하게 평가하도록 도와주는 평가 소프트웨어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적용가능하고 사용하기 쉽게 개발되었다.
평가를 위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2)품질경쟁력 평가시스템(QualityCompetitivenessAssessmentSystem:
이하 QCAS라고 칭함)

QCAS는 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성균관대학교(산업공학과)가 산업계의
품질경쟁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기업체 스스로 경쟁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
록 개발된 품질경쟁력 평가지표 적용을 지원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이다.평
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신속,정확한 집계 및 분석기법 등을 소프트웨
어로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평가 및 분석결과에 근거한 개선사항 도출과 목표
설정으로 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품질경쟁력 평가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품질경쟁력 평가지표를 신속,정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효과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지원한다.
둘째,기술표준원이 개발한 평가지표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되 기업 내에서 자
체적으로 운용하는 평가지표에도 적용가능하다.
셋째,품질경쟁력 평가지표에 대한 개요를 하이퍼텍스트(hypertext)기능을
통하여서 제공하므로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넷째,다양한 그래프 출력 기능을 활용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시각적 비교 기
능을 제공함으로써 결과분석이 용이하다.
다섯째,평가결과 분석에 그치지 않고 평가결과에 근거한 개선사항관리 기능
을 제공하여 평가 후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GUI(GraphicUserInterface)기능
을 도입하여 개발되었으므로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3)DNV IQRS운영프로그램
DNV 평가등급 인증프로그램은 IQRS,IERS,ISRS를 대상으로 평가자가 각

각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입력하여 평가결과를 조회하거나 보고서 작성 및
간단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이다.평가방법은 각각의 경영체제별로
거의 유사하나 평가항목 및 각 항목별 가중점수 등이 각 평가체제별로 약간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소프트웨어는 7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각각의
세부기능은 다음과 같다<표 2-11>.



<표 2-11> DNV IQRS운영프로그램 세부기능
주요모듈 세부기능 주요 내용

File

New Audit Custom Audit
-사용자가 평가체제이외에 다른 평가체제를 첨부하
거나 element와 질문을 임의로 선택하여 동시에
평가코자 할 때(예,IQRS+ISO+MB)

Standard -선택한 평가체제에 대해서만 평가 가능
OpenAudit -기 작성된 평가 화일 불러오기
DeleteAudit -기 작성된 평가 화일 삭제
Close -현재 작성중인 평가 중단
ManageProtocol -
Import/ExportAudit -외부데이터베이스에서 평가 화일을 Import하거나

Export하는 기능
Exit -소프트웨어 나감

Element element
-IQRS는 대분류로 총 14개의 평가항목이 있으며,
그 하위에 다양한 평가 세부항목이 있음.따라서
element메뉴를 이용하여 원하는 평가항목으로 바
로 이동이 가능.

Tables -
-평가결과를 table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분류 항목별 혹은 하위 세부항목별로 결과를 볼
수 있음.

Graph - -평가결과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Reports

- -사용자가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보고서 작성을 가
능토록 함.

MainAuditReport:Standard -평가결과를 워드문서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함.소프
트웨어에서 표준 보고서 양식이 제공됨.

MainAuditReport:
Custom QuestionSet

-이 모듈을 선택하면 다이얼로그 박스에 등급목록
이 나타나게 되고 평가자가 필요한 등급을 목록을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보고서에 포함토록 하게 하
는 기능임.

WorkingCopies:InitialReport
-초기평가 및 검증,최종 단계별로 평가결과 보고서
를 인쇄하는 기능

WorkingCopies:Verification
Report
WorkingCopies:Completed
Report
Non-ConformityReport -평가결과로 발생한 부적합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

는 기능으로 워드문서와 연계됨.
QuickQuestionQueries -평가항목 중 평가하지 않았거나,적용하지 않은 항

목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View

View AuditInformation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
AuditorInstructions -평가시 평가자에게 평가항목별로 가이드라인을 제

공하는 기능
Suggestions -평가항목에 제안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임(조직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고사항 등).
NoteworthyEfforts -평가항목의 결과 중 조직의 장점내용을 입력토록 함.
VerificationMode -질문항목에 대한 평가 근거의 내용을 입력
Non-ConformityNote -부적합 사항 입력.이곳에 입력된 정보는 Report모듈

의 Non-ConformityReport와 연계됨.
Help -도움말 기능



제제제333절절절 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선선선박박박검검검사사사 및및및 심심심사사사제제제도도도와와와 선선선박박박안안안전전전

선박안전은 선박검사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따라서
본 절에서는 선박검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선박검사 및 심사제도12)를 심층
적으로 분석하여 선박안전과의 관계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이와 관련 본 연
구자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접 연관되는 논문은 다소 미미하여 기존 유사
연구결과와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13)한 결과를 재정립하였다.14)
이들 기존 유사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검사기관의 자격구비 측면에서 박태원(1994)15)은 시장개방성격을 띠고
있는 ECCouncilDirective의 도입배경과 주요 내용을 검토한 후 한국선급과
우리나라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검사기관의 선박검사와 선박안전 측면에서 임기택(1989)16)은 선박안전성
의 결함을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선박검사행정의 실태와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검사기관의 선박심사와 선박안전 측면에서 이종인 등(1999)은 연안해운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안전 및 품질관련(ISM Code,ISO 9000)인증
제도,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자가 연구한 내용을 <표 2-12>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12)여기에서 선박심사란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의한 인증심사에 한정한다.
13)이종인 등(1999),전게서.
14)노창균,“선박검사 및 심사부문의 품질경영시스템 구성요인과 선박안전에 관한 연구”,한국

해양대 박사학위 논문,2001,pp.45-66.
15)박태원(1994),전게서.
16)임기택,“한국선박검사행정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1989,pp.3-4.



<표 2-12> 검사 및 심사서비스와 선박안전에 대한 유사연구

연구자 주 요 내 용 특 징

박태원
(1994)

-ECCouncilDirective의 도입배경 설명
- 주요국의 항만국통제 현황과 EU의 항만국통제
현황 정리

-ECCouncilDirective의 제정목적 및 내용
-선박검사기관의 최소자격기준 제시
-ECCouncilDirective가 한국선급에 미치는 영향
과 대응방안 제시 등

검사기관의
자격구비 측면

임기택
(1989)

-선박검사행정에 대해 정리
-선박검사의 의의와 법정검사,선급검사,국제협
약검사 구분

-선박검사행정의 국제동향 소개
-한국선박검사행정실태 및 문제점 제기
-한국선박검사행정의 발전방안 모색(선박안전법령
체계측면,선박검사행정체제와 기능측면)등

선박검사와
선박안전 측면

이종인 등
(1999)

-ISM Code,ISO9000인증체계 제시
-해운산업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제도
-우리나라 연안해운의 안전관리체제 인증방안 제시
-심사원 양성방안 제시
-연안해운 안전관리 대행 및 자문기관 운영체계
-안전관리체제 도입효과 등

선박심사와
선박안전 측면

111...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선선선박박박검검검사사사 및및및 심심심사사사제제제도도도

(1)선박검사 및 심사서비스의 특성

임기택(1989)17)은 선박검사란 선박의 안전확보 즉,선박으로 하여금 감항성을 유지

17)임기택(1989),전게서,pp.3-4.



하고,인명과 재산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에 관하여 검사기준을 제정하고,이
기준에 따라 선박의 적합여부를 판정하여 그러한 기준에 맞도록 선박을 유지
하게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또 선박
사고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계속하여 감항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일련
의 사고 예방적 정비제도의 하나이다.만일 모든 검사가 이러한 예방적인 특
성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항상 고장이나 사고 발생 후에 검사를 하게 되는 사
후약방문격인 검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는 이러한 예방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검사준비사항이 결정되어

야 하며,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준비사항도 이러한 개념
에서 설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에 선박의 형태변천과 사회적 요구차원에서 새로운 검사기준이 계속 만

들어지고 있다.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검사기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한
그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러한 검사가 완전에 가
깝게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그래서 사고는 항상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선박검사기관의 기술능력이 된다.
따라서 선박검사기관은 이러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목표로 모든 운용시

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종인 등(1999)18)은 선박심사(ISM Code)는 안전관리체제의 부적절

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양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선박검사
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IMO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환경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성취하고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선박과 선원을 적절히 관리할 조직과
관리활동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오염방지를 위한 해운산업
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ISM Code를 제정하여 SOLAS협약의 한 장으로
채택하였던 것이다.
선박안전관리제도가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선박검사 개념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선박심사 개념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최근 해운업계는 ISM

18)이종인 등(1999),전게서.



Code뿐만 아니라 ISO 9000(품질경영시스템),ISO 14000(환경경영시스템)등
인증19)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석윤(2001)20)도 해양사고의 재발방지 노력은 두가지 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선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및 설비적
기준을 강화한 것이며,둘째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선박운용상 일어날 수
있는 인적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박운용시스템 강화와 이렇게 강화된 기준
에 적합하게 선박이 계속 유지되면서 운항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선박
검사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그것이라고 하였다.현재 해양사고 원인의 80%
이상이 인적과실이라는 조사결과가 보여주듯 선박운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해양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최우선 요건이라는 사실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이며,SOLAS 제9장 및 제11장에 강제성을 지닌 규정으로 채택된 PSC나
ISM의 시행도 제도적 개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겠다.
한편,박영택․노재헌(1998)21)은 품질관리가 검사중심에서 품질에 관련된 여

러 부문의 효과적인 기능적 연결을 중시하는 시스템 중심의 품질보증으로 발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오랜 기간 동안 품질이란 주로 결함으로 인한 손실이
나 기업이미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고 주
장하였다.

19)인증(Certification)이란 ‘제품인증’과 ‘경영시스템인증’의 두 종류가 있다.제품 인증에는 특
정 제품(제품,공정 또는 서비스)이 원래의 규격에 맞도록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해 주는 제도로서,주로 시험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며,제품에 대한 시험성
적서를 발행하여 인증한다.경영시스템 인증은 특정 제품,공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
급자(기업,단체등)의 경영시스템이 국제규격(ISO 9001등)에 따라 적합하게 품질방침을 정
하고 그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고 입증해 주는 제도
이다.여기에서 인증은 경영시스템인증에 속한다.http://www.kab.or.kr/index.htm(한국품질
환경인정협회 인증제도),2001.5.3.

20)이석윤,“선박검사기관의 역할”,「선박안전 제6호」,선박검사기술협회,2001.
21)박영택․노재헌,“품질경영과 경영혁신:이복인가 동복인가?”,「대한품질경영학회」,품질
경영학회지 제26권 제3호,1998,p.9.



(2)선박검사 및 심사업무와 수행기관

선박검사제도는 선박안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선박안전법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다.또한 선박검사는 탑승자,선박 및 화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검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선박의 항
행이 정지되는 등,선박의 생산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마찬가지로 선박심사제도도 SOLAS협약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1998년

7월 1일부터 협약 가입국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각국 정부로 하여금 ISM Code를 실시하는 선사에 대하여 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항만국통제시 안전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힘만으로는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검

사를 완벽하게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적인 선박검사기관으로 하여
금 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개정을 통하여 입급선박에 대하여
서는 한국선급에서,비입급선박에 대하여서는 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다.
반면에 선박심사는 한국선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유일한 기관으로 지정받아

입급선박 중심으로 심사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나 비입급선박에 대해서는 정
부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원 양성과 인증심사 사무처리요령 등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불투명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정부에서 직접 수
행할 시 영세한 선주들 입장에서는 심사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다소 긍정적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 유도로
해양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는 도입 취지에도 벗어나고 효과측면에서도 전문
검사기술단체인 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3)선박검사 및 심사서비스와 선박안전의 관계

선박은 해상교통 및 해상작업(어로,준설,예인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
상,해상에 의한 특별한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항해기간도 길어서 육지
로부터 고립되어 행동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또한,육상의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일시에 많은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고 있다.따라서 항행 중에 선내
의 인명안전과 재화의 보호를 위하여 선박이 충분한 감항성을 가져야 함은 물
론 비상시 인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명설비,소방설비 등의 안전설비가
필요하다.그러나 선주의 입장에서는 비용관계로 이러한 설비에 투자를 가급
적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안전설비의 설치
를 강제화하고 수시로 이를 확인하여 일정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
기적인 선박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22)
선박검사의 엄격한 집행으로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가 어느 정도 감소될 수

있는 지는 예측할 수 없다.다만,선박에 의한 해양사고는 다른 해양사고 발생
조건에 비하여 비교적 단기간내에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 이유로서는
첫째,선박검사의 장소가 대개의 경우 선박으로 한정되어 있고,
둘째,선박검사는 과학장비를 이용한 계측에 의할 수 있으며,
셋째,선박검사집행자가 다수가 아니며,
넷째,비교적 적은 투자로서 검사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원 등 당해 선박의 상시 운항자 또
는 관리자에 의한 선박의 기술적 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치밀한 선박
검사집행은 선박결함으로 인한 해양사고발생의 방지와 직결되며 선박안전행정
의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이다.
선급검사가 최근의 국제적인 검사강화 경향과 그에 따른 신용도 유지를 위

하여 검사인력을 보강하고 있고,보다 철저한 검사와 사후확인 절차까지도 까

22)임기택(1989),전게서,pp.3-4.



다롭게 하고 있다.이러한 선급검사의 강화 현상에 따라 선급을 이탈하는 대
형선박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한국선급을 이탈한다고 하여도 선급
검사 자체가 임의검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따라서 정부
대행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선박검사기술협회는 이들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와
철저한 선박검사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소형선박 일수록 업주의 영세성과 인식부족 등으로 선박검사를 ‘자사

선박의 안전성 향상’이라는 측면보다는 ‘행정규제’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
으므로 검사를 집행하는 검사원으로서는 이들을 납득시키고 수준의 향상을 위
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선박검사기관은 주된 기능인 선박검사 및 심사업무 기능을 수행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여 하드웨어적인 안전기준이나 소프트웨
어적인 선박운항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이를 정부나 관련당국에
제출하므로서 필요한 안전강화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세계 3대 선급 즉 미국선급(AmericanBureauofShipping:이하 ABS

라고 칭함),노르웨이선급(DNV),로이드선급(LR)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상
기 3대 선급이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개 항목의 구체적인 방안
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기준미달선을 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공동 추진계획의 확립
② 선급등록선박의 안전관리증서의 발행과 연계한 ISM Code와의 안전관리

통제수단 일체화
③ 선급 변경에 관한 합의 내용의 실시 강화
④ 자매선 정보교환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⑤ 선령 15년 이상의 살적선과 유조선 특별검사 2인의 검사관제 도입
⑥ 전문 분야 검사관의 인재이용의 협력
⑦ 선박의 기본설계의 공통기준 확립
⑧ 선박상태측정프로그램(ConditionAssessmentProgram)통일
⑨ 검사관의 육성과 자격의 공통기준 설정
⑩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육상 및 해상의 정보교환 활성화 등이다.



이같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1999년 12월의 유조선 에리카 호 침몰
사고와 2001년 2월말의 스페인 북서부 근해의 유류제품 운반선인 크리스탈 호
침몰사고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선박의 안전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
졌기 때문이다.23)
따라서 각 검사기관은 선박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① 선박설비기준에 의거 여객선의 여객정원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② 환경파괴의 위험에 노출되는 유조선,위험물살적운반선의 노후화에 의한 침
몰・전복・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선체외판의 중점 점검과

③ 화재・폭발방지를 위한 소방설비기준 적용 철저
④ 기관고장 예방을 위한 점검 철저(재질불량 및 재질의 노후도 현상,쇠모,
마모로 인한 강도 부족현상,설계 및 공작상 결함상태 등)

⑤ 전복사고 예방(복원성 심사 판정시 규정 적용철저,복원성 감소요인에 대하
여 검사시 지도강화)

⑥ 우수제조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하도록 권장하는 등 이 요구된다.
한편,선박심사와 선박안전의 관계는 먼저,선박보험측면에서 김현(1998)24)

은 선박심사는 선박검사 등을 통한 하드웨어 중심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시
스템 중심으로 회사의 경영과 업무의 안전성,해양사고 예방 등을 강조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고방식에로의 전환이라고 하였다.동 규약의 인증을 취득
함으로써 빈번한 인명사고 및 해양오염을 예방하고,각 선사에 적합한 안전경
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사의 품질과 서비스를 향상함으로써 한국해운의 경쟁
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또 인증기관인 한국선급,일본선급 등
은 형식적인 인증서 발급을 지양하여 계속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해운실무에서
도 무선급 선박이 감소하고 영세 선주의 보험계약 관리가 용이해 지는 등 긍
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음은 해양사고조사 측면에서,ISM Code시행 이후 선주의 책임이 강화되

23)http://www.martimepress.com/newsite(한국해운신문),2001.4.4.
24)김현,“ISM Code와 해상보험”,「선박보험세미나」,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1998.



어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사고가 급속히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기대치를 훨씬
넘고 있다.이에 해양안전심판25)에서도 특히 선주가 ISM Code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갈수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김경희(2001)26)는 해양사
고 조사 시 일반 해사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선박이나 회사 또는 선
박과 회사 간의 어떤 구조적인 결함(예를 들어 선박이나 회사의 운.용시스템)
이 해양사고 발생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선사에 그러한 구조적
인 결함으로 인한 해양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하도
록 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이런 관점에서 ISM Code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적용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단계에 와 있으며
해양조사기관국제포럼 에서도 ISM Code적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검토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다.
임향산(2001)27)은 ISM 인증심사원의 심사부실로 ISM에 합격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원이나 심사기관에 대하여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권
고’를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심사기관에 대한 권고 사례는 없으며 선주 측
의 시스템 불이행의 경우에는 ISM의 주요목표는 선주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
임비중을 높이는 것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연
히 선주나 관련자에게 권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미 그 전례가 있다고 하였
다.또 ISM 인증기관이 민간단체일 경우는 사실상 문책의 성격을 가진 ‘권고
재결’을 할 수 있으나,국가기관인 경우는 ‘시정․개선사항의 통보’만 할 수 있
도록 해양안전심판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25)해양안전심판법은 원래 해기사면허를 준 해양수산부장관과 그 면허를 받은 해기사 사이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즉 해기사 이외의 사람의 법인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따라서 해기사가 아닌 국가기관,단체,법인을 포함한 관련자에 대
하여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있다.

26)김경희,“해양사고 조사의 효율성 제고방안”,「해양안전」,2001.3,p.68.
27)http://172.16.1.5(선박검사기술협회),2001.5.3.



222...선선선박박박안안안전전전의의의 개개개념념념과과과 해해해양양양사사사고고고

해상안전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문제이며 오늘날 선박검사기준의 시행은
대개 국제협약의 시행으로 나타난다.국제협약의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국제
협약기준을 국내법에 수용하여야 하며 선박안전에 관한 국내법으로는 선박안
전법28)이 있다.선박안전법(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9호로 공포,1999년 4
월 15일 법률 제5971호로 제13차 개정)은 선체 및 기관의 구조와 제설비에 대
한 최저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
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이러한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에는 선박의 구조와 설비,선박검사,선박의 안전을 위한 기준,그
리고 위험의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선박으로 하여금 감항성을 보지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 제위험을 방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의의와 목적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 감항성이라 함은 선박이 해상에서의 통상적인 위험에 견디어 내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선박에서 감항성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것은 선박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즉 선박은 육상운송수단과는 달리 해상의 특이성을 수반한다.해상의 특이성
이란 해상에서 선박의 위험성과 고립성을 말한다.선박은 해상에서 악천후와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위험 이외에도 충돌,심한 선체 동요,침몰 등 해상 특
유의 위험에 노출된다.특히 선박은 항행 중에는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되고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으며,이러한 위험성과 고립성이 병합함으
로써 선박안전은 더욱 중요성을 더하게 된다.

28)선박검사의 모체가 되는 선박안전법의 연혁을 살펴보면,선박안전법의 기원은 멀리는 조선
시대의 조운규정으로 올라간다.이 규정은 대체로 당시 조곡의 안전수송에 중점을 둔 것이
었으나 그 가운데는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항목이 있다.그러나 이 조운규정은 해양사고방
지를 위한 규정과 조선의 보수,개수,신조에 관한 규정이지 선박의 검사제도에 관한 사항
은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선박안전법의 기원은 일본의 조선침략 이후 문호개방과
함께 근대적인 해사법규가 제정된 1909년의 선박검사법이라 할 수 있다.



선박의 안전이 중요시되는 데는 이상과 같은 해상의 특이성 보다는 선박이
갖는 공유성의 특성 또한 강조된다.즉 선박은 다수의 인명과 재화를 적재하
고 운송하게 됨과 아울러 그 선박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비록 선
박이 사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공공적인 성질을 갖게 되며 이런 이유로 선
박의 안전은 더욱 필요하다.
한편 오늘날 선박의 안전은 해상의 특이성 및 선박의 대형화와 더불어 해양

환경의 보호측면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선박의 대형화와 선박의 증
가로 인한 해양사고의 대형화 및 다발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해양사고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서는 세계 각국이 국제협약에 명

시하고 있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검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이를
위하여서는 선박검사기관의 자질과 신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최근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항만국통제의 강화와 EC

CouncilDirective등의 채택 움직임에 대응하여 국제선급 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ofClassificationSociety:이하 IACS라고 칭함)는 기존의 선박검
사체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이에 따른 회원 선급들의 후속조치로 인하여
타 선급으로의 이적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특히 IACS는 1993년 7월부터
선박검사체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IMO의 해상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Committee:이하 MSC라고 칭함)에서 의결한 각종 검사강화규칙을 수
용하여 검사 및 증서발급 통일제도(harmonized system of survey &
certification),검사강화계획(enhancedsurveyprogram)그리고 선급통일규칙
(unifiedrequirement)등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29)
이옥용(1995)30)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안전에 관련된 국제적 규제의 변

천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제1단계는 1912년의 타이타닉(Titanic)호
사고 후에 제정된 SOLAS협약을 중심으로 한 체제인 데,이 단계에서는 해
상에서의 인명안전에 역점을 두었으며,규제의 집행기구는 선박에 국적을 부
여한 기국이 담당하도록 하였고,안전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선박

29)박태원(1994),전게서,pp.24-25.
30)이옥용,“해운기업의 선박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한국해양대학
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학위논문,1995,pp.1-2.



의 물리적 내항성 충족에 역점을 두었다.
다음 단계는 1967년의 토리케니언(TorreyCanyon)호의 사고를 계기로 나타

난 것으로서 이 단계에서는 규제의 대상이 인명의 안전에 추가하여 해양환경
의 보호로까지 확대되었으며,특히 유류오염 문제를 심각한 새로운 규제의 대
상으로 삼게 되었다.안전규제의 집행기관도 기국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국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기국의 규제소홀을 보완하기 위하여 PSC를
추가하여 해양사고의 예상 피해 당사국의 자위적인 규제권의 발동을 인정하게
되었다.이 PSC는 1982년 유럽 12개국의 파리 양해각서에 의한 전면 규제제
도의 도입으로 기국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국제적 해상안전규제의 새로
운 시대를 전개해 가고 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다.즉,과학기술의 발달로 해양사고

발생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많이 제거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양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의 증가 때문이라는 시각이며,인적과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이 선원의 과실이므로 선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된 것이 1978년의 선
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onStandardsofTraining,CertificationandWatchkeepingfor
Seafarers:이하 STCW라고 칭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운에서의 해양사고는 일반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

히 증가일로를 걷게 되었고,사고의 대형화와 피해 보상폭의 확대 등으로 기
존의 제도적 장치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면서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적 규제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즉,IMO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환경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성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과 선원을 적절히
관리할 조직과 관리활동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오염방지를
위한 해운산업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ISM Code를 제정하여 SOLAS협약
의 한 장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또 이를 계기로 이제까지는 해상안전에
관한 규제와 집행이 주로 기국 또는 항만국 등 국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관습에서 탈피하여 해운서비스의 수요자인 화주가 해운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새로운 품질보증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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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절절절 AAAHHHPPP및및및 관관관련련련문문문헌헌헌

111...AAAHHHPPP개개개요요요

AHP는 1960년대에 Pennsylvania대학의 Saaty교수가 미국 국무성의 무기통제
및 군비 축소국에서 game및 utility이론가들과 협력 작업을 할 때에 작업이 비능
률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하였다.AHP는 1980년대 이후 경
영과학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기법으로 인정받아 왔다.인간이 의사결정을 할 때 두
뇌가 단계적 또는 위계적 분석과정을 활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개발되었으며
현존하는 의사결정이론 중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론
이다.
가장 기본적인 AHP계층(hierarchy)은 맨 윗부분에 goal(목적)을 두며,그 밑에
판단기준이 되는 criteria(기준)을 두고 가장 아래 계층에 alternatives(대안)을 두는
구조이다.판단기준이 되는 요소를 여러 단계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criteria밑에 sub-criteria를 두게 되며,더 나아가 sub-sub-criteria를 둘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AHP분석과정을 간단하게 5단계로 구분하면,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단계 → 계층구조의 설정(structuring)단계 → 가중치의 설정
(weighting)단계 → 측정(measurement)단계 → 검토(feedback)단계로 나눌 수
있다.한편,이원비교에서 사용되는 9점 척도의 서술적 표현 결과는 <표 3-1>와
같다(Saaty,1995).



<표 3-1> 9점 척도의 서술적 표현 결과

언어적 판단 계량적 점수부여
극단적으로 선호 9
매우 강하게 -극단의 중간 8
매우 강하게 선호 7
매우 강하게 -강하게의 중간 6
강하게 선호 5
강하게 -약간의 중간 4
약간 선호 3
약간 선호 -동등의 중간 2
동등하게 선호 1

222...AAAHHHPPP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주주주요요요 연연연구구구

AHP를 이용한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박현․고길곤․유석현(2001)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 분석방안을 제시하였고,AHP적용사례 및
다기준분석의 종류,지역낙후도지수의 산정 등을 제시했다.그리고 우린경
(2001)은 AHP를 이용한 벤처기업 평가모형을 제시하였으며,김재형외(2001)는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제시하였다.
노창균 등(2004)은 낙도보조항로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경
영평가지표 기준을 AHP를 통하여 제시한 바 있는데 항목별로 가중치를 설정
한 점에서 본 연구와 아주 밀접하다.이들 지표 기준은 크게 대기준,중기준,
소기준 등 3가지로 분류하여 경영평가 지표를 제시하였다.대기준 지표를 크
게 4개 부문으로,책임경영부문 18점,경영관리부문 16점,사업운영부문 46점,
고객만족부문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다.이들 지표 배점은 AHP
를 이용하여 각 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배점한 결과이므로,실제 업무를
집행하면서 운영선사 및 선박특성을 감안한 항목 간 가중치 조정에 의해 평가
지표 기준별 배점 조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낙도보조항로 운영주체 선정을 위하여 AHP를 이용한 연구결과도 있다(노창
균,2005).이 연구에서는 대기준으로 서비스만족도,경제성,공익성,전문성으
로 분류하고 그 대안으로 공단,해운조합,지방자치단체,지역별통합선사,현체



제 등을 설정하였다.
또한 노창균(2005)은 낙도보조항로 손실보상금 지급방식을 선정을 위해
AHP를 이용하였다.이 연구에서는 손실보상금 지급방식 기준으로 예산절감
(결손금),행정효율,선박책임관리,결손금 투명성,서비스 향상,경영 안정성
등으로 분류하고,지급 대안으로는 사전정액제,사후정산제,운임보조방식 등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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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중요하
게 생각하며 안전을 지키겠다는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개선 지향적인 자세
를 갖추어야 한다.이를 위하여서는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 안전 활동을 전
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기업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전사적인 안
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적절한 안전관리 활동을 펼쳐야 하겠다.
이러한 활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이 기업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기존의 직관적이고 개념적
인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모든 안전관리 요소들을 인지할 수 있는 지표로 환산
하여 회사 비전과 전략에 적합한 새로운 운영평가 모형 측정시스템을 구축해
야 한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운영평가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운영평가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며 또한 이 모듈에 대하여 IT개발을 추진하며
실제 해운기업에 적용하여 보완할 계획이다.안전관리체제의 운영평가지표 모
형은 <그림 3-1>과 같다.
이 연구모형은 크게 기본방침,실행시스템,결과 등 세 부문으로 분류하였

다.기본방침에는 ①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이 있다.
실행시스템에는 ①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② 안전관리책임



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③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④ 인
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⑤ 선상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⑥ 비
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⑦ 사고/위험상황 및 안전 관리체제의 결함에 관
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⑧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⑨ 문서 및 자료관
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결과에는 ①안전관리 체제에 대한 선
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사항이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안전관리체제 요건에 충실하여
DNV IQRS(1999)는 <표 3-2>과 같이 조직 내 품질경영시스템을 분석하는 수
단을 제공하는 자료로 경영관리의 효율성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3-1>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지표 모형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
한 기본방침

운운운영영영평평평가가가지지지표표표 모모모형형형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선상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고,위험상황 및 안전 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기본
방침

안전관리 체제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사항

결과

실행 시스템

<표 3-2> DNV의 IQRS구성요소
1.리더십과 전략,2.직원참여와 의사소통,3.품질시스템 문서화와 문서관리,4.인
적자원,5.재무관리와 사업결과,6.영업/판매,7.설계와 개발,8.구매와 협력업체
관리,9.운영관리,10.검사 및 시험,11.시정 및 예방조치,12.지속적인 개선,13.
품질감사,14.이해관계자의 만족과 관련경영

KR의 SMES는 <표 3-3>와 같이 ISM Code의 요건을 기본으로 하고 ISO



9000의 일부요건을 반영하여 안전경영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다.크게 8가
지 항목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평점을 배분하였고 각 항목별로는 4개 내지 11
개 항목의 sub-element로 총 60개가 있고 각 sub-element에는 평가를 위한
점검사항으로 총 608개의 점검사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3-3> KRSMES구성요소

KR의 SMES구성요소

1
인적
자원
관리

1.1교육훈련의 식별,1.2교육훈련시스템,1.3육해상 직원에 대한 자질향상교육,
1.4신입 또는 새로운 직무수행자에 대한 숙지교육,1.5선장의 능력평가,1.6선원
인사관리,1.7해상직원의 건강관리

2
안전
경영
조직

2.1안전경영목표 및 방침,2.2경영자검토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
2.3조직의 책임 및 상호관계,2.4선장의 책임과 권한,2.5안전경영책임자
2.6안전경영시스템,2.7문서 및 기록관리,2.8내부심사

3 비상
대응

3.1잠재적인 비상상황을 식별,기재 및 대응하는 절차의 수립,3.2비상상황 유형
별 대응조직 및 능력,3.3비상상황 발생시 의사소통,3.4조직적 외부도움 및 상호
협조,3.5응급처치,3.6비상상황 대비 육․해상 합동훈련 및 평가,3.7선내 비상
훈련 계획 및 평가

4
사고
조사
및
분석

4.1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보고 시스템,4.2사고조사 책임자의 자격,4.3조사팀의
구성,4,4사고조사결과에 대한 경영자 보고 시스템,4.5사고조사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4.6사고 및 준 사고의 분석 시스템,4.7사고 및 준 사고의 분석결과 평가
및 활용,4.8사고 및 준 사고 통계기준의 식별,4.9사고 비용 등의 분석,4.10부
적합 관리 절차,4.11시정조치 및 FOLLOW-UP

5

선박
및
설비
점검,
정비

5.1선박 및 설비의 정비 시스템,5.2갑자기 기능을 정지하면 위험 초래하는 설비
및 기술시스템의 식별,5.3예방정비 시스템,5.4정비 지침서 비치 및 활용,5.5예
비설비 및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는 설비의 주기적인 성능시험,5.6주기적인 점검
항목의 설정 및 기록유지,5.7선박 및 설비의 정비상태

6
항행
안전
관리

6.1선교조직,6.2당직항해사의 임무,6.3항해장비의 사용및 정비,6.4입출항준비,6.5
도선사의 승하선,6.6당직기관사의 임무,6.7당직의 교대,6.8특수상황하에서의 항해,
6.9항해/하역/정박 당직을 위한 시스템,6.10환경보호활동을 위한 시스템

7 작업
안전

7.1일반 안전 수칙,7.2특수작업 안전 수칙,7.3개인 보호 장구,7.4안전 수칙의
교육 및 준수,7.5작업의 허가,7.6안전표지 및 색상구분

8.
구매
및
계약
관리

8.1구매,8.2협력업체의 선정,8.3협력업체의 관리,8.4선박관리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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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AHP는 계층의 요소 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전체 우선순위 설정을 위하
여 판단의 결과를 종합한 다음,그 판단의 일관성을 검토한 후 도출된 결과에
근거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또한 이들 목표들 사이의 중요도
(weight)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파악함으로써 각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산정하
는 기법이다(Saaty1995,우린경 2002).
AHP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첫째,위계

계층구조의 설정과정이다.의사결정시 고려해야 할 대상을 체계적으로 군집화
하는 것을 말한다.기본적인 계층분석과정의 모형은 <그림 3-2>와 같다.둘
째,각 계층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으로,결정된 각 계층 항목이 그
평가목적 대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도를 이원비교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가중
치를 부여하게 된다.셋째,모형을 사용한 측정단계이다.도출된 모형을 사용
하여 여러 대안(alternatives)을 평가하여 선택하는 단계이다.넷째,검토와 재
조정 단계이다.평가결과에 대한 일관성을 재검토하고 평가 결과가 평가모델
개발 참여자의 인지구조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등을 판단하여 모형을 재조
정하게 된다.
본 연구는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지표 개발인 관계로 위에 셋째 단계인 대

안선정과는 무관하다.본 연구에서는 계층을 크게 3단계로 즉,대기준,중기준,
소기준 등으로 분류하였다.이중 소기준은 지표 항목수가 많아 계층분석을 수
행하지 않고 관련문헌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선정하였다.



<그림 3-2> 지표선정을 위한 계층분석과정의 모형

안전관리체제의 운영평가항목

안전 및 환경
보호의 기본
방침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

안전관리책임자
의 선임 및 임무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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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평가 구성요인 개발을 위한 설문지의 설계 현황은 <표 3-4>과 같다.
본 설문지는 9점 척도31)를 사용하여 쌍대비교32)하였다.이 설문지는 계층분

31)9점 척도란 A와 B라는 의사결정 요소로 중요도를 산출할 때 A와 B의 선호도가 같은 경우
에는 1,A가 B보다 약간 좋은 경우에 3,꽤 좋은 경우에는 5,매우 좋은 경우에는 7,극단
적으로 좋은 경우에는 9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2,4,6,8등의 숫자는 각각 1과 3,3과 5,
5와 7,7과 9의 중간단계)



석적 의사결정을 위한 설문지로서 각 계층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기 위
해 9점 척도를 이용한 계층별 쌍대 비교 방법을 취하고 있다.2항목을 서로
비교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표 3-4> 운영평가 구성요인 개발을 위한 설문지의 설계 현황

평가항목
절
대중요

매
우중요

중

요

약
간중요

같

다

약
간중요

중

요

매
우중요

절
대중요

평가항목

인력의 배치및 운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항해안전관리

상동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비상대책의수립에
관한사항

..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항해안전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비상대책의수립에관한사항

상동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선박의 정비에관한 사항
..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안전관리체제 요건(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1.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2.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기본사항
3.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4.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5.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선상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사고,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계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9.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10.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11.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주)안전관리체제의 운영평가 모듈 설문지 표본임.

32)쌍대비교란 여러 의사결정 상황에서 수많은 의사결정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해서는 그들의
중요도를 산출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의사결정 요소들의 중요도를 1:1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
다.



제제제444절절절 안안안전전전관관관리리리체체체제제제 운운운영영영평평평가가가세세세부부부지지지표표표모모모형형형 및및및 측측측정정정변변변수수수의의의 구구구성성성

111...안안안전전전관관관리리리체체체제제제 운운운영영영평평평가가가 세세세부부부지지지표표표 모모모형형형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세부지표 모형은 <그림 3-3>과 같다.이 세부지표
중 대기준은 안전관리체제 요건(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에 준하여 설정하였으
며,중기준은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3조의 제
2항 관련)에 준하여 설정하였다.

<그림 3-3>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세부지표 모형

안안안
전전전
관관관
리리리
체체체
제제제

운운운
영영영
평평평
가가가

안전환경기본방침

사고,위험상황 및
결함 보고와 분석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임무

선장의 책임 및 권한

인력의 배치 및 운영

선상운용계획 수립

비상대책 수립

선박의 정비

문서 및 자료관리

확인․검토 및 평가

안전관리 목표
방침 수립 및 이행․유지여부 확인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 문서화

자원 및 육상지원 제공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안전관리책임자 임무
선장의 책임 규정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
선장 자격 및 안전관리체제 확인

적정 해상종사원 승선
해당업무 익숙절차 수립 및 출항전 지침제공

관련법령 이해 여부 확인
훈련절차 수립․유지 및 실시

필요정보 제공 절차 수립 및 의사소통
선상운영계획 및 지침 작성 절차수립
선상운영업무 규정 및 자격자에 부여
비상상황 파악 및 대응절차 수립
비상상황 훈련 및 연습계획 수립

대응 조치 계획 수립
부적합사항,사고 및 위험 발생보고,절차수립

분석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수립
정비․유지 확인 절차수립

주기적인 검사 및 시정조치 포함 절차수립
설비 및 기능식별 절차수립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 정기적 시험 절차수립
주기적인 검사 등 일상적인 운항정비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수립
최신 유효문서 사용 및 폐기
문서 효과적 관리 및 선배 비치

내부 심사 시행
효율성 평가 및 검토

내부심사 및 시정조치 문서화
내부심사자 독립성 여부

심사 및 효율성 검토 결과 통보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222...측측측정정정변변변수수수 구구구성성성과과과 정정정의의의

가가가...측측측정정정변변변수수수 구구구성성성

측정변수의 적용기준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3-5>.

<표 3-5> 측정변수 적용기준에 대한 구성현황
대기준 보조기준 설 명
안전환경
기본방침

안전관리목표 안전관리목표의 수립
방침 수립 및

이행․유지여부 확인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수립 및 직원 이
행․유지여부 확인

선박소유
자의 책임
및 권한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
문서화 직원의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

자원 및 육상지원 제공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육상
지원 적절 제공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및
임무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안전관리책임자 임무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 감시,자원과 육상
지원 제공 확인

선장의
책임 및
권한

선장의 책임 규정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의 시행 등 선장의 책임 명확
하게 규정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

선장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최우선적인 결정권
한과 책임 규정

인력의
배치 및
운영

선장자격 및
안전관리체제 확인 해상종사원 지휘 자격 및 안전관리체제 숙지 등 확인

적정 해상종사원 승선 자격이 인정되고 해당 자격증서를 가진 해상종사원
승선

해당업무 익숙절차 수립
및 출항전 지침제공

신입 및 전입 종사원 해당업무 익숙 절차 수립 및
출항전 지침 제공

관련법령 이해 여부
확인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이해 여부 확인

훈련절차 수립․유지 및
실시

안전관리체제 지원 훈련절차 수립․유지 및 훈련 실
시

필요 정보 제공 절차
수립 및 의사소통

필요 정보 사용 및 이해 언어 제공 절차 수립 및 효
과적 의사소통

선상운용
계획수립

선상운용계획 및 지침
작성 절차 수립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선상운용계획 및 지침 작성
절차 수립

선상운영 업무 규정 및
자격자에게 부여

선상운영 업무 명확한 규정 및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여



대기준 보조기준 설 명

비상대책
수립

비상상황 파악 및
대응절차 수립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 파악 및 이에 대한 대응절
차 수립

비상대응 훈련 및
연습계획 수립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계획 수립

대응조치 계획 수립 선박과 관련한 위험․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하여 대응
조치 계획 수립

사고,
위험상황
및 결함
보고와
분석

부적합사항,사고 및
위험발생 보고,절차

수립
부적합사항,사고 및 위험발생 보고,조사 분석 절차
수립

분석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수립 조사․분석의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수립

선박의
정비

정비․유지 확인 절차
수립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유지 여부 확인 절차 수립

주기적인 검사 및
시정조치 포함 절차

수립
주기적인 검사 및 부적합사항의 보고 시정조치 사항
포함 절차 수립

설비 및 기능식별 절차
수립

갑자기 작동 정지될 경우 중요한 설비 및 기능식별 절
차 수립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 정기적 시험 절차

수립
설비 및 기술적 체계 향상 방법과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 정기적 시험 절차 수립

주기적인 검사 등
일상적인 운항정비

주기적인 검사와 설비 및 기술적 체계의 향상방법은
일상적인 운항정비에 포함

문서 및
자료관리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수립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수립

최신 유효문서 사용 및
폐기 최신 유효문서 사용 및 제․개정,폐기

문서 효과적 관리 및
선내 비치 문서 효과적 관리 및 선내 비치

확인․검토
및 평가

내부심사 시행 인증심사 시행전에 내부심사 시행
효율성 평가 및 검토 안전관리체제의 효율성 평가 및 검토
내부심사 및 시정조치

문서화 내부심사 및 시정조치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
내부심사자 독립성

여부 내부심사자는 심사를 받는 부서와 독립
심사 및 효율성
검토결과 통보 내부심사 결과 및 안전관리체제 효율성 검토결과 통보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내부심사결과 적절한 기간내에 시정조치



나나나...측측측정정정변변변수수수 정정정의의의

111)))대대대기기기준준준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지표의 대기준에 대한 측정변수는 안전관리체제 요건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에 준하여 설정하였으며 총 11개 항목으로,① 해상에
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②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
한 기본사항, ③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④ 선장의 책
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⑤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⑥ 선상운용계
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⑦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⑧ 사고,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⑨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⑩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⑪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
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22)))중중중기기기준준준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지표의 중기준에 대한 측정변수는 안전관리체제의 수
립․시행(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 제2항 관련)에 준하여 설정하였다.

가가가)))해해해상상상에에에서서서의의의 안안안전전전 및및및 환환환경경경보보보호호호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기기기본본본방방방침침침

(1)안전관리 목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①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
② 식별된 모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수립,
③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비상대책을 포함하여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지속적인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2)방침 수립 및 이행․유지여부 확인
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을 수립하고,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이 이를 이행․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나나나)))선선선박박박소소소유유유자자자의의의 책책책임임임 및및및 권권권한한한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기기기본본본사사사항항항

(1)책임․권한 및 상호관계 문서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2)자원 및 육상지원 제공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육상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여
야 한다.

다다다)))안안안전전전관관관리리리책책책임임임자자자의의의 선선선임임임 및및및 임임임무무무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사사사항항항

(1)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육상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
로 선임하여야 한다.

(2)안전관리책임자 임무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을 감시하고,필요한 자원
과 육상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라라)))선선선장장장의의의 책책책임임임 및및및 권권권한한한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사사사항항항

(1)선장의 책임 규정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의 시행,
② 해상종사원이 안전관리체제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동기의 부여,
③ 간단명료한 지시 및 지침의 시달,
④ 안전관리체제의 준수여부 확인,
⑤ 안전관리체제의 검토 및 그에 대한 결함사항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보고

(2)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①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② 필요시 회사에 대한 지원요청

마마마)))인인인력력력의의의 배배배치치치 및및및 운운운영영영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사사사항항항

(1)선장자격 및 안전관리체제 확인
선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해상종사원을 지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보유
② 회사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숙지
③ 선장의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의 제공

(2)적정 해상종사원 승선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고 해당 자격증서를 가진 건강
한 해상종사원이 승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해당업무 익숙절차 수립 및 출항전 지침제공
신규채용되거나 임무가 변경된 종사원이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해당업무
에 익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모든 해상종사원에 대하여 당해
선박의 출항전에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지침을 문서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관련법령 이해 여부 확인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종사원들이 관련 법령․규칙․규약 및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훈련절차 수립․유지 및 실시
안전관리체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훈련절차를 수립․유지하고 관련된 종사
원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필요 정보 제공 절차 수립 및 의사소통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해상종사원들이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효
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바바)))선선선상상상운운운용용용계계계획획획의의의 수수수립립립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사사사항항항

(1)선상운영계획 및 지침 작성 절차 수립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선상운용계획 및 지침을 작성하는 절차
를 수립하여야 한다.

(2)선상운영 업무 규정 및 자격자에게 부여
위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여하여야 한
다.

사사사)))비비비상상상대대대책책책의의의 수수수립립립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사사사항항항

(1)비상상황 파악 및 대응절차 수립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한
다.

(2)비상대응 훈련 및 연습계획 수립
위의 규정에 의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대응조치 계획 수립
선박과 관련한 위험․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하여 선박 및 사업장의 조직이 언
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아아)))사사사고고고,,,위위위험험험상상상황황황 및및및 안안안전전전관관관리리리체체체제제제의의의 결결결함함함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보보보고고고와와와 분분분석석석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사사사항항항

(1)부적합사항,사고 및 위험 발생 보고,절차 수립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적합사항,사고 및 위험발생에 대하여 보고
하고,이를 조사․분석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분석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수립
위의 규정에 의한 조사․분석의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자자자)))선선선박박박의의의 정정정비비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사사사항항항

(1)정비․유지 확인 절차 수립
선박이 관련법령 및 자체수립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유지되고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주기적인 검사 및 시정조치 포함 절차 수립
위의 규정에 의한 절차 수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주기적인 검사,
② 검사에 관한 모든 부적합사항(추정원인을 포함한다)의 보고 및 시정조치,
③ 활동에 대한 기록유지

(3)설비 및 기능식별 절차 수립
갑자기 작동이 정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의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설비
및 기능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4)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 정기적 시험 절차 수립
위의 규정에 의한 절차 수립에는 설비 및 기술적 체계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시험
이 포함되어야 한다.

(5)주기적인 검사 등 일상적인 운항정비
위의 규정에 의한 주기적인 검사 및 규정에 의한 설비 및 기술적 체계의 향상
방법은 선박의 일상적인 운항정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차차차)))문문문서서서 및및및 자자자료료료관관관리리리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사사사항항항

(1)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 수립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
다.

(2)최신 유효문서 사용 및 폐기
문서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모든 관련 부서에서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효력이 있는 문서만을 사용



할 것,
② 문서의 개정은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검토․승인할 것,
③ 무효화된 문서는 신속히 폐기할 것

(3)문서 효과적 관리 및 선내 비치
문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며,당해 선박과 관련되는 모든
문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카카카)))안안안전전전관관관리리리체체체제제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선선선박박박소소소유유유자자자의의의 확확확인인인․․․검검검토토토 및및및 평평평가가가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사사사항항항

(1)내부심사 시행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증심사 시행 전에 내부심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효율성 평가 및 검토
내부심사를 시행한 후 안전관리체제의 효율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및
검토를 하여야 한다.

(3)내부심사 및 시정조치 문서화
내부심사와 시정조치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내부심사자 독립성 여부
내부심사를 실시하는 자는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심사를 받는 부서와 독립된 자이어야 한다.

(5)심사 및 효율성 검토결과 통보
내부심사 결과 및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효율성검토 결과는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모든 종사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6)부적합사항 시정조치
내부심사시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사항을 적절한
기간내에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33)))소소소기기기준준준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지표의 소기준에 대한 측정변수는 한국선급의 해사안
전경영평가제도 지표와 관련문헌 및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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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절절절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및및및 운운운영영영평평평가가가지지지표표표 위위위계계계 구구구축축축

111...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설문조사는 2005년 5월부터 6월까지 해운기업 및 인증기관,전문가 등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지는 총 107부를 우편 및 직접방문을 통하
여 배부하였다.이 중 66부(62%)를 회수하였으며,4부는 신뢰성이 결여되어
코딩하지 않고 62부만 설문분석에 활용하였다.본 연구에서는 AHP를 이용하
여 설문지를 설계하고,AHP전용 패키지인 EC-200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였다.
설문지 배부 및 응답현황은 <표 4-1>과 같다.

<표 4-1> 설문응답현황

배부처 배부수 응답 설문지(응답률) 분석 설문지
내항 해운기업 54 34(63%) 30
외항 해운기업 43 29(67%) 29

전문가(인증기관 포함) 10 3(30%) 3
계 107 66(62%) 62

222...운운운영영영평평평가가가지지지표표표 위위위계계계 구구구축축축

계층구성을 위하여 앞의 이론적 연구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하여 운영평
가 구성요인의 위계를 대기준,중기준,소기준 등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중 본 연구의 복잡을 피하고 문제 해결에 정밀성이 요구되지 않는 소기준
은 AHP를 사용하지 않고 관련문헌 자료와 전문가 및 연구팀에서 가중치를



정하기로 하였다.
의사결정계층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계층의 수는 문제의 복잡성,문제를 해
결하는데 요구되는 정밀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Saaty(1980)는 동일 계층
에 있는 구성요소들 간에 쌍대비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각 계층에 포함
되어 있는 비교대상을 최대 7±2가지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HP에서의 판단자료는 계층 내 요소간의 쌍대비교를 통하여 도출한 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점 추정치를 사용하는데,쌍대비교를 통한 계
량적인 판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뢰할만하고 이용 가능한 척도가 필요하
며,이를 위하여 통상 9점 척도가 많이 이용되는데(조근태 등,2003),본 연구
에서도 9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관성(consistency)은 평가자가 내린 판단의 논리적인 모순을 측정하는 것
을 말하는 데,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해 일관성지수(consistencyindex:CI)를
평균 무작위지수(random index:RI)로 나눈 일관성비율(consistencyratio:
CR)을 사용한다.CR이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응답자가 완전한 일관성을 유
지하며 쌍대비교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CR값이 0.1이상이면 일관성이 부
족한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EC-2000에서는 쌍대비교행렬의 가중치를 도출할 때 자동적으로 일관성비율
을 계산하여 제시하여 주며,일관성과 동일한 의미로 비일관성(inconsistency)
으로 표시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Incon:0.02로 표시되어 일관성이 적절함
을 알 수 있다.설문 응답 중 일관성비율이 0.1을 초과한 응답자 3명은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33).

33)AHP에서는 일관성비율이 0.1이상인 경우,재검토되거나 평가에서 제외된다.그러나 일관
성비율이 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예를 들어
평가자가 심사숙고하여 평가한 결과가 일관성 없게 응답했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조근
태 등,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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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를 이용한 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 및 점수 현황은 <표 4-2>와 같다.
평가분야는 대기준 11개 분야에 총 점수는 1000점 만점이다.이 중 ‘사고,위
험상황 및 결함보고와 분석’항목이 125점(0.125)으로 가중치 및 점수가 가장
높고,이어서 ‘선장의 책임 및 권한’과 ‘선박의 정비’항목이 각 117점(0.117),
‘비상대책 수립’항목이 109점(0.109),‘인력의 배치 및 운영’항목이 90점
(0.090),‘안전환경 기본방침’항목이 87점(0.087),‘선상운용계획수립’항목이 83
점(0.083),‘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항목이 76점(0.076),‘확인/검토 및 평
가’항목이 72점(0.072),‘문서 및 자료관리’항목이 48점(0.048)등 순으로 항목
별 점수 및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문가의 예측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회사는이들 결과를 시스템 초기 수립 및 운영,평가시에는 최대한 반영할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겠다.
한편 각 회사의 ISM 실무자 검토 의견에 따르면 ‘문서 및 자료관리’항목은
48점으로 가장 낮은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으나 시스템을 국내에 초기 도입할
경우만 해도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항목이었다고 말한다.
중기준에 대한 가중치 및 점수 현황은 뒤에서 별도 정리하였다.



<표 4-2> AHP를 이용한 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 및 점수 현황
대기준 가중치 점수 중기준 가중치 점수

안전환경기본방침 0.087 87 안전관리 목표 0.812 71
방침 수립 및 이행*유지여부 확인 0.188 16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 0.076 76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 문서화 0.775 59

자원 및 육상지원 제공 0.225 17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임무 0.077 77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0.788 61
안전관리책임자 임무 0.212 16

선장의 책임 및 권한 0.117 117 선장의 책임 규정 0.799 93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 0.201 24

인력의 배치 및 운영 0.090 90

선장자격 및 안전관리체제 확인 0.178 16
적정 해상종사원 승선 0.167 15
해당업무 익숙절차 수립 및 출항전 지침제공 0.188 17
관련법령 이해 여부 확인 0.116 10
훈련절차 수립*유지 및 실시 0.186 17
필요 정보 제공 절차 수립 및 의사소통 0.165 15

선상운용계획수립 0.083 83 선상운영계획 및 지침 작성 절차 수립 0.701 58
선상운영 업무 규정 및 자격자에게 부여 0.299 25

비상대책수립 0.109 109
비상상황 파악 및 대응절차 수립 0.406 44
비상대응 훈련 및 연습계획 수립 0.378 41
대응조치 계획 수립 0.216 24

사고,위험상황 및
결함 보고와 분석 0.125 125

부적합사항,사고 및 위험 발생 보고,절차
수립 0.740 93
분석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수립 0.260 32

선박의 정비 0.117 117

정비*유지 확인 절차 수립 0.163 19
주기적인 검사 및 시정조치 포함 절차 수립 0.292 34
설비 및 기능식별 절차 수립 0.154 18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 정기적 시험 절
차 수립 0.156 18
주기적인 검사 등 일상적인 운항정비 0.235 28

문서 및 자료관리 0.048 48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 수립 0.333 16
최신 유효문서 사용 및 폐기 0.293 14
문서 효과적 관리 및 선내 비치 0.374 18

확인․검토 및 평가 0.072 71

내부심사 시행 0.104 8
효율성 평가 및 검토 0.183 13
내부심사 및 시정조치 문서화 0.128 9
내부심사자 독립성 여부 0.128 9
심사 및 효율성 검토결과 통보 0.179 13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0.27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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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대대대기기기준준준 항항항목목목 응응응답답답 결결결과과과

<표 4-3>은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11개 항목 대기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여기에서 나온 응답 값은 1에 근접할수록 해당 항목의 중
요도가 높다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사고,위험 상황 및 결함 보고와 분석’
항목에 대하여 내항해운기업은 0.118,외항해운기업은 0.132,전문가는 0.114로
11개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반면에 이들 집단 모두
‘문서 및 자료관리’항목에 대하여는 중요도 비중을 가장 낮은 항목으로 분류
하였다.

<표 4-3> 운영평가 지표에 대한 대기준 응답결과

구 분
안전환
경기본
방침

선박소
유자의
책임
및
권한

안전관
리책임
자
선임
및
임무

선장의
책임
및
권한

인력의
배치
및
운영

선상운
용계획
수립

비상대
책수립

사사사고고고,,,
위위위험험험상상상
황황황 및및및
결결결함함함
보보보고고고와와와
분분분석석석

선박의
정비

문문문서서서
및및및

자자자료료료관관관
리리리

확인*
검토
및
평가

내항
해운기업 0.069 0.079 0.094 0.130 0.099 0.087 0.098 000...111111888 0.110 000...000555555 0.061

외항
해운기업 0.112 0.071 0.058 0.104 0.085 0.077 0.116 000...111333222 0.125 000...000444222 0.080

전문가 0.088 0.076 0.111 0.097 0.050 0.076 0.132 000...111111444 0.090 000...000333000 0.136

주)1에 근접할수록 해당 항목의 중요도가 높다는 의미임.이하 동일



222...중중중기기기준준준 항항항목목목 응응응답답답 결결결과과과

(1)안전환경기본방침 부문

<표 4-4>는 안전환경기본방침 중기준 부문의 가중치 설정을 위한 응답결
과이다.세 집단 모두 ‘안전관리 목표’항목의 중요도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표 4-4> 안전환경기본방침 중기준 부문에 대한 응답결과
구 분 안전관리 목표 방침 수립 및 이행*유지여부 확인

내항 해운기업 000...000555666 0.012
외항 해운기업 000...000999000 0.022
전 문 가 000...000777111 0.018

(2)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 부문

<표 4-5>는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 중기준 부문의 가중치 설정을 위한
응답결과이다.세 집단 모두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 문서화’항목의 중요도 비
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 선박소유자 책임 및 권한 중기준 부문에 대한 응답결과

(3)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임무 부문

<표 4-6>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임무 중기준 부문의 가중치 설정을 위
한 응답결과이다.세 집단 모두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항목의 중요도 비중이

구분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 문서화 자원 및 육상지원 제공
내항 해운기업 000...000666111 0.019
외항 해운기업 000...000555555 0.015
전 문 가 000...000666000 0.015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임무 중기준 부문에 대한 응답결과

(4)선장 책임 및 권한 부문

<표 4-7>은 선장의 책임 및 권한 중기준 부문의 가중치 설정을 위한 응답
결과이다.세 집단 모두 ‘선장의 책임 규정’항목의 중요도 비중이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표 4-7> 선장 책임 및 권한 중기준 부문에 대한 응답결과

(5)인력 배치 및 운영 부문

<표 4-8>은 인력의 배치 및 운영 중기준 부문의 가중치 설정을 위한 응답
결과이다.전체 6개 항목에서 내항해운기업은 ‘해당업무 익숙 절차 수립 및 출
항 전 지침 제공’항목(0.019)에,외항 해운기업 및 전문가는 ‘선장자격 및 안
전관리체제 확인’항목(0.018,0.013)에 대하여 중요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
로 응답하였다.

구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안전관리책임자 임무
내항 해운기업 000...000777333 0.020
외항 해운기업 000...000444666 0.012
전 문 가 000...000888777 0.024

구분 선장의 책임 규정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
내항 해운기업 000...111000555 0.025
외항 해운기업 000...000888333 0.021
전 문 가 000...000666999 0.028



<표 4-8> 인력 배치 및 운영 중기준 부문에 대한 응답결과

(6)선상운용계획수립 부문

<표 4-9>는 선상운용계획수립 중기준 부문의 가중치 설정을 위한 응답결과
이다.세 집단 모두 ‘선상운용계획 및 지침 작성 절차수립’항목에 대하여 ‘선
상운영 업무 규정 및 자격자에게 부여’항목보다 중요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표 4-9> 선상운용계획수립 중기준 부문에 대한 응답결과

(7)비상대책수립 부문

<표 4-10>은 비상대책수립 중기준 부문의 가중치 설정을 위한 응답결과이
다.전체 3개 항목에서 내항해운기업 및 외항해운기업은 ‘비상상황 파악 및 대
응절차 수립’항목(0.040,0.049)에,전문가는 ‘비상대응 훈련 및 연습계획 수립’
항목(0.058)에 대하여 중요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구분
선장자격 및
안전관리체
제 확인

적정
해상종사원
승선

해당업무
익숙절차
수립 및

출항전 지침
제공

관련법령
이해 여부
확인

훈련절차
수립/유지
및 실시

필요
정보제공
절차 수립
및 의사소통

내항 해운기업 0.015 0.017 000...000111999 0.012 0.019 0.018
외항 해운기업 000...000111888 0.013 0.016 0.010 0.015 0.013
전 문 가 000...000111333 0.013 0.005 0.005 0.008 0.006

구분 선상운용계획 및 지침 작성
절차수립

선상운영 업무 규정 및 자격자에게
부여

내항 해운기업 000...000555888 0.029
외항 해운기업 000...000555666 0.021
전 문 가 000...000555999 0.017



<표 4-10> 비상대책수립 중기준 부문에 대한 응답결과

(8)사고,위험상황 및 결함보고와 분석

<표 4-11>은 사고,위험상황 및 결함보고와 분석 중기준 부문의 가중치
설정을 위한 응답결과이다.세 집단 모두 ‘부적합사항,사고 및 위험발생 보고,
절차 수립’항목에 대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수립’항목보다 중
요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표 4-11>사고,위험상황 및 결함보고와 분석 중기준 부문에 대한 응답결과

(9)선박의 정비

<표 4-12>는 선박의 정비 중기준 부문의 가중치 설정을 위한 응답결과이
다.세 집단 모두 5개 항목에서 ‘주기적인 검사 및 시정조치 포함 절차 수립’
항목을 중요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구분 비상상황 파악 및
대응절차 수립

비상대응 훈련 및
연습계획 수립 대응조치 계획 수립

내항 해운기업 000...000444000 0.038 0.021
외항 해운기업 000...000444999 0.042 0.025
전 문 가 0.038 000...000555888 0.036

구분 부적합사항,사고 및 위험발생 보고,
절차 수립

분석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수립

내항 해운기업 000...000888888 0.030
외항 해운기업 000...000999666 0.035
전 문 가 000...000888999 0.025



<표 4-12> 선박의 정비 중기준 부문에 대한 응답결과

(10)문서 및 자료 관리

<표 4-13>은 문서 및 자료관리 중기준 부문의 가중치 설정을 위한 응답결
과이다.전체 3개 항목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항목을 묻는 결과,내항해운기
업 및 외항해운기업은 ‘문서 효과적 관리 및 선내 비치’항목(0.021,0.016)에,
전문가는 ‘최신 유효문서 사용 및 폐기’항목(0.012)에 응답하였다.

<표 4-13> 문서 및 자료 관리 중기준 부문에 대한 응답결과

(11)확인/검토 및 평가

<표 4-14>는 확인/검토 및 평가 중기준 부문의 가중치 설정을 위한 응답
결과이다.전체 6개 항목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항목을 묻는 결과,내항해운
기업 및 외항해운기업은 ‘부적합사항 시정조치’항목(0.019,0.021)에,전문가는
‘효율성 평가 및 검토’항목(0.033)에 응답하였다.

구분 정비/유지 확인
절차 수립

주기적인 검사
및 시정조치
포함 절차
수립

설비 및 기능
식별 절차
수립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
정기적 시험
절차 수립

주기적인 검사
등 일상적인
운항정비

내항 해운기업 0.016 000...000333333 0.018 0.017 0.027
외항 해운기업 0.022 000...000333666 0.018 0.020 0.029
전 문 가 0.017 000...000222666 0.015 0.016 0.016

구분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
수립

최신 유효문서 사용 및
폐기

문서 효과적 관리 및
선내 비치

내항 해운기업 0.020 0.014 000...000222111
외항 해운기업 0.013 0.014 000...000111666
전 문 가 0.011 000...000111222 0.007



<표 4-14> 확인/검토 및 평가 중기준 부문에 대한 응답결과

구분 내부심사
시행

효율성 평가
및 검토

내부심사 및
시정조치
문서화

내부심사자
독립성 여부

심사 및
효율성
검토결과
통보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내항 해운기업 0.006 0.010 0.008 0.007 0.012 000...000111999
외항 해운기업 0.009 0.016 0.010 0.012 0.013 000...000222111
전 문 가 0.011 000...000333333 0.022 0.013 0.031 0.026



제제제444절절절 안안안전전전관관관리리리체체체제제제 운운운영영영평평평가가가지지지표표표 개개개발발발

111...지지지표표표 개개개발발발 및및및 운운운영영영방방방향향향

국내 해운기업은 ISM Code의 시행과 더불어 각 선사에서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유지에 있어,우리 회사에 맞는 이상적인 모델은 무엇인가,과연 우리
회사는 안전관리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갈구해 왔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AHP를 활용하여 안전관리체제 운영 지원과 시스템 운영 모니
터링 및 운영성과 평가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지표는 해운기업에서 회사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체제가 잘 운영되고 있

는 지를 자체 진단하고 평가하여 시스템 개선 활용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평
가 지표이다.이 지표는 크게 대기준 11개 항목,중기준 35개 항목,소기준
44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대기준인 11개 항목은 안전관리체제 요건(해상교
통안전법 제10조)을 준용하였다.
①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②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기본사항
③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④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⑤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선상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⑧ 사고,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⑨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⑩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⑪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대기준 및 중기준 항목은 안전관리체제 요건(해상교통안법 제10조)에 바탕
을 두고 있으며,소기준 항목은 KR의 SMES및 DNV의 ISRS등 관련문헌과
전문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이 지표의 전체적 평점은 1000점
만점이다.각 항목에 따라 회사 및 선박을 평가하여 평가항목별로 평점을 부
여한 후 합산하였다.다만,공통항목에 있어서는 평균하였다.
소기준 항목에 대한 평점방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먼저

점검사항에 대한 적합/부적합 여부 판정,만족도 여부를 100분율로 판정,전문
적 판단에 의한 판정 등이 있다.이 평점방법은 일정기간 동안 별도 연구를
진행한 후 수립할 예정이다.

222...안안안전전전관관관리리리체체체제제제 운운운영영영평평평가가가 항항항목목목별별별 점점점수수수 및및및 가가가중중중치치치 현현현황황황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지표 세부 항목별 점수 및 가중치 현황은 <부록 1>
과 같다.



제제제555장장장 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해운기업의 안전관리체제 운영 지원과 모니터링 및 운영성과
평가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이 지표를 이용하여 안전관리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
업이나,이미 도입하여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업에게 운영 단계별 필요
한 지식을 알기 쉽게 종합 수록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 내지 컨설턴
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자체 내부심사 시 및 안전관리체제 운영
성과 평가 시 평가도구로 활용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지속적인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지표개발을 위하여 해운기업과 인증기관,전문가 등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EC-2000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이 지표는 해운기업에서 회사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체제가 잘 운영되고 있
는 지를 자체 진단하고 평가하여 시스템 개선 활용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평
가 지표이다.이 지표는 크게 대 기준 11개 항목,중 기준 35개 항목,소 기준
44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운영평가 구성요인 중 대기준에 대한 응답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여기에서 나온 응답 값은 1에 근접할수록 해당 항목의 중요도가
높다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사고,위험 상황 및 결함 보고와 분석’항목에 대하여 내항해운기업은

0.118,외항해운기업은 0.132,전문가는 0.114로 11개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반면에 이들 집단 모두 ‘문서 및 자료관리’항목에 대하
여는 중요도 비중이 가장 낮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들 항목에 대한 가중치 부여 결과는 다음과 같다.‘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0.087),‘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기본사
항’(0.076),‘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0.077),‘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0.117),‘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0.090),‘선상
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0.083),‘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0.109),
‘사고,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
항’(0.125),‘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0.117),‘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
항’(0.048),‘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
항’(0.072)이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시시시사사사점점점

본 연구결과는 해운기업 및 인증심사기관,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
고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결과의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계량화된 평가기준으로 안전관리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특히 안전관리체제 요건에 맞춰 각 항
목별로 가중치 및 점수를 부여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둘째,안전관리체제 운영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일
반적으로 안전관리체제 운영성과를 평가할 시 설문조사 등 정성적 평가에 머
물고 있으나 앞으로는 좀 더 심도있는 평가가 가능하리라 본다.
셋째,AHP에 의한 항목별 가중치 도출을 통하여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지표
를 점수화 할 수 있다.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일부 전문가 집단에 한정하여 항
목별 점수를 배점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AHP를 활용하였다.
넷째,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유지에 있어 이상적인 모델운영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자체적으로 수립 및 운영하면서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한 운영평가
항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해운기업 및 선박의 안전관리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안전
관리를 차별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기
업에서 부서 및 선박별로 평가가 가능하리라 본다.
여섯째,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한국선급의 인증심사원 등 안전관리체제 심사
및 평가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본 연구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실제
운영하면서 별도 규모 및 선종별로 세분화가 필요하겠다.
일곱째,해운기업에서 선박별 평가를 통하여 안전관리체제 향상 유도와 내부
심사원의 내부심사 체크리스트로 활용이 가능하다.
여덟째,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해운기업의 안전경영대상 선정 평가툴로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회사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체제 운영수
준 등이 상이하겠지만 본 운영평가지표를 기본으로 하여 안전경영대상 선정
시 평가 툴로 활용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제제제333절절절 연연연구구구 한한한계계계 및및및 향향향후후후 연연연구구구방방방향향향

본 연구는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구성요인을 정립함으로써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다소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연구 수행 시 일부 제한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표본조사 대상이 국내(해운기업,인증기관 및 전문가)로 한정한 관계로
표본의 특성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구성요인 중 소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이 너
무 많아 AHP에 의하여 분류하지 않고 전문가 및 연구진에서 분류한 결과를
반영한 관계로 다소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향후 연구에서는 AHP를 소기
준 항목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구성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진하여 기존 연
구와 심층적인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향후 이 분야의 연구가 다



양하게 진행되어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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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안안안전전전관관관리리리체체체제제제 운운운영영영평평평가가가 항항항목목목별별별 점점점수수수 및및및 가가가중중중치치치 현현현황황황
대대대기기기준준준

(((점점점수수수,,,가가가중중중치치치)))
중중중기기기준준준

(((점점점수수수,,,가가가중중중치치치)))
소소소기기기준준준
(((점점점수수수)))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87,0.087)

안전경영목표 및 방
침 수립 (71,0.812)

회사는 문서화된 안전경영목표 및 방침을 보유하고
있는가?(11)
회사의 안전경영방침에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포함
되어 있는가?(12)
회사의 안전경영방침은 요구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
록 설정되었는가?(12)
회사의 안전경영목표와 방침에 대하여 구체적인 전
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가?(12)
회사의 안전경영목표와 방침은 최고경영자가 직접
검토하고 서명한 것인가?(11)
회사의 안전경영방침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
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가?(13)

이행*유지여부 확인
(16,0.188)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경영목표와 방침
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4)
회사는 적어도 1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회사의 안
전경영 목표와 방침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
고 있는가?(3)
회사의 안전경영 목표와 방침과 연계한 부서별/선박
별 방침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3)
각 부서 및 선박의 안전경영 목표와 방침은 분석 가
능하도록 수립되어 있는가?(3)
각 부서 및 선박은 적어도 1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
로 회사의 안전경영목표와 방침을 주기적으로 검토
하고 보완하고 있는가?(3)

선박소유자의 책
임 및 권한에 관
한 사항 (76,
0.076)

육상직원 및 해상종
사원의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 문서화
(59,0.775)

회사의 조직구조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명확하게 규
정되고 문서화 되었는가?(8)
회사는 안전 및 오염방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는가?
(8)
회사의 각 조직원은 문서화된 개인별 업무분장의 담
당업무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가?(8)
선박의 각 조직원은 문서화된 개인별 업무분장의 담
당업무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가?(8)
부재시 업무대행자는 해당 대행 업무에 대한 업무숙



련도를 보유하고 있는가?(8)
조직상의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인원과 자격기
준은 식별되어 있는가?(11)
회사는 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직원
에게 적절한 동기부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8)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육상지원
제공 (17,0.225)

회사는 안전관리책임자(들)가 요청한 인적자원 및 육
상지원을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가?(9)
안전경영책임자(들)를 안전경영업무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적절히 업무시간을 배정하고 있는가?(8)

안전관리책임자
의 선임 및 임무
에 관한 사항
(77,0.077)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 가능한 안전관
리책임자의 선임
(61,0.788)

회사는 안전관리책임자(들)를 지정하고 책임과 권한
을 규정하고 있는가?(13)
안전관리책임자(들)는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12)
안전관리책임자(들)는 사고,준사고 및 부적합사항에
대해 효과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가?(13)
안전관리책임자(들)는 내부심사와 관련하여 계획의
검토 및 승인을 주관하고 있는가?(12)
안전관리책임자(들)는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적
절한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11)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 감시,
자원과 육상지원 제
공 여부 확인 (16,
0.212)

안전관리책임자(들)는 선장검토와 관련하여 적절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가?(7)
안전관리책임자(들)는 방선 및 방선 기록의 유지관리
주기는 적절한가?(5)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가?(4)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
항 (117,0.117)

선장의 책임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93,0.799)

회사는 선장의 책임을 문서화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6)
선장은 회사의 방침을 이해하고 선장의 방침을 수립
하였는가?(6)
선장은 방침을 준수하도록 선원에게 동기부여를 하
고 있는가?(5)
선장은 Standing Order를 작성하고 관련 사관에게
주지시켰는가?(5)
선장은 BridgeNightOrder를 작성,유지하고 있으
며 그 작성주기는 적절한가?(5)
회사는 선장이 전 선원에게 지시나 지침을 하달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5)
선장은 전 선원에게 지시나 지침을 하달할 경우,교



육 또는 문서로써 전 선원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5)
회사는 선장이 주기적 검증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 문서화하였는가?(5)
선장은 주기적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해
하고 있는가?(5)
선장은 주기적 검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증을
시행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5)
회사는 선장의 안전경영시스템 검토에 대한 시스템
을 보유하고 있는가?(5)
회사는 선장 검토시 선내 회의체 운영을 통한 또는
선원들의 의견수렴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5)
회사는 선장검토 주기를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5)
선장검토 대상항목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5)
실제 선박에서의 선장검토는 시스템의 적합성과 유
효성을 검토하여 시스템의 개선 필요사항을 식별하
고 있는가?(5)
회사는 선박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주기적
으로 선내에서 공식적 회의체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5)
선원들은 안전회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결된
사항은 이행여부가 추적되고 확인되는가?(5)
회사는 선장검토 및 안전회의체 의결에 따른 건의사
항을 적극 수용하고 그 결과를 선박에 통보하고 있
는가?(6)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 규
정 (24,0.201)

회사는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에 관한 의사결정에 선
장의 최우선적 권한을 강조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문
서화하여 보장하고 있는가?(7)
선장은 선장의 최우선적 권한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6)
실제의 경우,선장은 최우선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가?(6)
회사는 선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가?(5)

선상운용 계획
수립 및 지침 작
성 절차 수립

선장자격 및 안전관
리체제 숙지 확인
(16,0.178)

회사는 선장의 지휘통솔 능력을 보장하는 절차를 보
유하고 있는가?(2)
선장의 지휘통솔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규정
되어 있는가?(2)



(90,0.090)

선장의 지휘통솔능력의 확인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또
는 선장으로 승선경력이 있는 자가 확인업무에 관계
되어 있는가?(2)
신규채용 또는 새롭게 승진한 선장에 대해서 지휘통
솔능력이 확인되고 있는가?(2)
기존 승선 중 또는 고용 중인 선장에 대해서 주기적
으로 업무수행능력이 확인되고 평가되고 있는가?(2)
회사는 선장이 시스템의 숙지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를 보유하고 있는가?(2)
선장의 시스템 숙지를 위한 교육시간의 배정은 적정
한가?(1)
시스템 숙지를 위한 교육은 선장 이외의 사관에게도
적용되고 있는가?(1)
승선중인 선장은 요구사항에 대해 시스템 숙지여부
가 확인되는가?(2)

적정한 해상종사원
승선(15,0.167)

회사는 선원의 채용,배승,휴가,승진 등에 대한 인
사관리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1)
선원인사절차는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1)
선원의 채용시 적정한 선원채용기준과 절차가 있는
가?(1)
신규 채용되고 있는 선원들은 회사의 기준에 적합한
선원들이 고용되었는가?(0.5)
회사는 우수한 선원의 확보를 위해 채용방침과 전략
을 보유하고 있는가?(0.5)
선원의 배승시 적정한 선원배승기준과 절차가 있는
가?(0.5)
회사는 선원의 휴가부여시 적정한 휴가부여 및 예비
원 관리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0.5)
회사는 선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
는가?(1)
회사의 건강관리 절차는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1)
회사는 선원의 채용 전 또는 배승 전에 시행하는 신
체검사는 법적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기적
으로 점검되고 시행되는가?(1)
실제 승선중인 선원은 신체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하
여 승선하고 있는 자는 없는가?(0.5)
신체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승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처리절차 및 신체검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0.5)
회사의 신체검사 기준은 법적 검사사항 이외에 선원
의 평소 질병과 직무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는가?(1)
회사는 선박에 공급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구에 대한
보급기준을 보유하고 있는가?(1)
선박에서 관리하는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보관 및 관리상태는 양호한가?(1)
선박에는 적절한 의료 참고서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약품관리대장은 유지,관리되고 있는가?(1)
선박에는 의료를 담당하는 사관이 지정되고 실제 의
료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1)
선박에서는 주기적으로 선내 위생점검이 시행되고
있으며 위생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1)

해당업무 익숙절차
수립 및 출항전 필
수지침 문서화 제
공 (17,0.188)

회사는 안전경영시스템에 관계되는 모든 신입 또는
새로운 직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 훈련 절차를 보유
하고 있는가?(3)
해당업무에 대한 숙지여부 평가결과,미흡한 자에 대
해 업무부여는 보류되거나 업무대행자가 지정되어
있는가?(2)
해당업무에 대한 숙지여부 평가결과,미흡한 자에 대
해 교육훈련은 시행되고 있는가?(2)
해상직원의 경우,출항 전 제공해야할 필수지침은 식
별되고 제공되고 있는가?(3)
해상직원의 경우,출항 전 제공된 필수지침을 수령하
고 인지하였다는 확인이 가능한가?(2)
해당업무의 익숙을 위한 교육계획은 수립되고 피교
육자의 교육훈련 정도를 감안하여 적절히 계획되었
는가?(3)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은 실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
는가?(2)

종사원들의 관련
법령*규칙*규약 및
지침 이해 여부 확
인 (10,0.116)

회사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종사원들이 관련 법
령 규칙 규약 및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훈
련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4)
회사의 안전경영시스템은 강제법규 및 규칙의 준수



를 보장할 수 있는가?(3)
상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는 절차와 실제 시행되고 있는가?(3)

훈련절차 수립*유지
및 훈련 실시 (17,
0.186)

회사는 안전경영시스템에 관계되는 모든 육,해상직
원에 대한 교육훈련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2)
교육훈련시스템과 교육훈련과정의 개발에 대한 회사
의 공식적인 검토가 적어도 1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
는가?(2)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은 실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
는가?(2)
강사는 해당 과목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자격이 부여되는가?(2)
교육훈련의 실시결과 및 성과는 주기적으로 보고되
고 검토되는가?(2)
교육훈련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2)
회사는 안전전경영시스템에 관계되는 모든 육해상직
원에 대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절차를 보유
하고 있는가?(2)
소속 부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1)
자질향상 또는 직무능력 개발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
인 교육훈련에 대한 검토가 적어도 1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가?(2)

필요 정보 제공 절
차 수립 및 의사소
통 가능 (15,0.165)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해상종사원들
이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는 절
차가 수립되어 있는가?(8)
선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7)

선상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항 (83,0.083)

선상운용 계획 수립
및 지침 작성 절차
수립 (58,0.701)

회사는 선교당직의 배치 및 조직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0.5)
선교조직과 관련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0.5)
선교당직의 조직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0.5)
회사는 상황에 따라 항해사 또는 견시원의 추가배치
에 관한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가?(0.5)
선박에서는 상기 기준을 준수하여 선교조직을 구성
하고 있는가?(0.5)



회사는 선장의 직접 조선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가?(0.5)
회사는 선교당직사관의 선교당직업무에 관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1)
항해와 관련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0.5)
모든 항해사 및 당직부원은 자신들의 임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0.5)
당직항해사는 당직중의 지켜야할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0.5)
선장의 StandingOrder는 작성,유지되고 있으며 모
든 항해사는 이를 확인서명을 하였는가?(0.5)
모든 항해사는 선장의 StandingOrder를 충분히 숙
지하고 있는가?(0.5)
모든 항해사는 선내의 항해장비의 위치 및 작동,그
성능과 한계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고 있는가?(0.5)
신규 승선하는 항해사의 경우,선교장비의 사용 및
숙지를 위한 선내 교육이 시행되고 숙지여부를 확인
하고 있는가?(0.5)
당직항해사는 당직 중 규칙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사
항을 숙지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0.5)
모든 항해사들은 선교당직의 교대에 대한 절차를 숙
지하고 있는가?(1)
모든 항해사들은 특수상황 하에서의 안전항해 지침
을 숙지하고 있는가?(0.5)
회사의 항해계획에 대한 수립절차는 규정하고 있는
가?(0.5)
항해계획의 주요정보에는 포함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가?(0.5)
수립된 항해계획은 선장 및 모든 당직항해사가 확인,
인지하고 있는가?(0.5)
선박의 항해계획은 절차대로 수립되고 실행되고 있
는가?(0.5)
모든 항해사는 선위 확인절차에 따라 선위 확인을
시행하는가?(0.5)
선위 확인절차에 포함될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0.5)
연안항해의 경우 선위를 적정 주기로 측정하는가?
(0.5)



연안 항해시에는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선
위 확인을 하고 있는가?(0.5)
모든 항해사들은 투묘 및 묘박시의 업무절차를 숙지
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가?(0.5)
회사는 항해장비의 사용 및 정비에 관한 절차를 보
유하고 있는가?(0.5)
선교의 항해장비에는 각 장비에 대한 작동지침서의
비치 또는 사용지침이 게시되어 있는가?(0.5)
선장은 초임 항해사들의 선교장비 사용능력을 파악
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가?(0.5)
모든 항해사들은 선교 항해장비의 사용방법을 숙지
하고 있는가?(0.5)
회사는 항해장비에 대해 주기적 점검 및 정비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1)
항해장비들의 오차는 확인되고 교정되고 있는가?
(0.5)
항해장비들의 작동,점검일지는 작성,유지되는가?
(0.5)
EchoSounder는 항구 입출항시 작동되었는가?(0.5)
CourseRecorder는 전 항해구간에 걸쳐 작동되었는
가?(0.5)
회사는 입출항 준비와 관련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0.5)
입 출항준비 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
어 있는가?(0.5)
입출항 준비와 관련한 업무는 입출항점검표 또는 이
와 유사한 형태로 확인되고 점검되는가?(0.5)
입출항 준비는 관련 부서에 통보되며 담당사관에 의
해 점검되고 최종적으로 선장에게 보고되는가?(0.5)
각 담당사관은 해당 점검사항에 대해 점검방법을 숙
지하고 있는가?(0.5)
입출항 점검은 실제 수행되고 그 결과가 기록,유지
되고 있는가?(0.5)
입출항시 선박의 흘수는 측정되고 선교에 게시되는
가?(0.5)
적정 복원력 및 종강력은 검토,평가,및 보고되고
그 결과가 기록,유지되는가?(0.5)
화물의 고박 및 악천후를 대비한 준비사항은 사전에



점검되고 확인되는가?(0.5)
입출항전 항해관련 주요장비는 적절한 기간 내에 점
검되고 그 결과가 Log Book에 기록,유지되는가?
(0.5)
입출항시 부서 배치는 적절하고 각 담당자의 책임과
권한은 명확한가?(0.5)
선원의 귀선 확인 및 밀항자 선내 수색을 위한 지침
을 보유하고 있는가?(0.5)
선원의 음주여부는 정확히 측정되고 음주선원의 경
우,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는가?(0.5)
회사는 도선사의 승하선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0.5)
도선사의 승선전 ETA,PilotLadder의 준비,수면상
높이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확인하고 있는가?(0.5)
PilotLadder는 SOLAS규칙에 의거 준비,설치되고
점검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0.5)
도선사의 승하선 시각은 기록되고 기관실에 통보되
는가?(0.5)
도선사에게 PilotCard또는 본선의 선속,흘수,정지
거리,추진기 종류 등의 조선관련 정보가 도선사에게
전달되는가?(0.5)
도선사의 조선 중 선장은 선교에 입회하는가?(0.5)
도선사의 조선 중 의문사항은 선장에게 보고되고 필
요한 조치가 취해지는가?(0.5)
도선사의 조타 및 기관사용 명령은 착오 없이 이행
되고 확인되는가?(0.5)
회사는 기관당직사관의 업무에 관한 절차를 보유하
고 있는가?(0.5)
기관당직사관의 업무절차에 포함될 사항들이 규정되
어 있는가?(0.5)
기관실이 무인화운전이 가능할 경우,회사는 무인화
운전시 기관당직업무에 대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1)
모든 기관사 및 당직부원은 C/E'sStandingOrder를
숙지하고 있는가?(0.5)
당직기관사는 기관장 및 선교에 보고하도록 사항들
을 규정하고 있는가?(0.5)
모든 기관사는 당직 중 기관장 및 선교에 보고 필요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가?(0.5)
당직기관사는 당직 중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할 사항
들을 규정하고 있는가?(0.5)
모든 기관사는 당직 중 주기적 점검사항 및 점검방
법을 숙지하고 있는가?(0.5)
당직중의 주기적 점검결과는 기록,유지되고 있는가?
(0.5)
기관 무인화선의 경우,해당 기관사는 기관무인화선
의 당직요령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가?(0.5)
회사는 선교 및 기관당직의 인수인계에 대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0.5)
선교 당직의 경우,인계 받은 당직자가 당직 인수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0.5)
선교 당직자의 인수인계는 인수 인계점검표 또는 이
와 유사한 형태로 확인이 가능한가?(0.5)
기관 당직의 경우,인계 받은 당직자가 당직 인수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0.5)
기관 당직자의 인수인계는 인수 인계점검표 또는 이
와 유사한 형태로 확인이 가능한가?(0.5)
기관무인화선의 경우,회사는 당직의 인수인계에 대
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0.5)
당직 기관사는 무인화 점검표 상의 점검사항에 대해
점검방법 및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0.5)
회사는 항해 중 조우할 수 있는 특수상황을 식별하
고 안전한 항해를 화보하기 위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0.5)
협수로 항해시의 절차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가?(0.5)
시계제한시의 항해절차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가?(0.5)
악천후 조우시 항해절차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되어 있는가?(0.5)
결빙/유빙해역 항해시 항해절차가 포함되어야 할 사
항들이 규정되어 있는가?(0.5)
특수상황 하에서의 항해시 각종 점검표 등의 점검사
항은 실제 상황 발생시 점검되고 확인되고 있는가?
(0.5)
회사는 항해,하역 및 정박당직을 위한 체계적인 시



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0.5)
항해,하역 및 정박당직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가?
(0.5)
항해 및 정박 중의 당직계획표는 적절히 게시되어
있는가?(0.5)
항해 중 및 정박 중의 당직계획표에 따라 당직이 수
행된 증거가 있는가?(0.5)
갑판 정박당직을 인수받은 해기사는 당직 인수 전
사항을 통보받고 있는가?(0.5)
갑판 정박당직을 인수받은 해기사는 당직인수전 검
증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0.5)
기관 정박당직을 인수받은 해기사는 당직인수전 사
항을 통보받고 있는가?(0.5)
갑판 정박당직을 수행하는 해기사는 준수해야할 사
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0.5)
기관 정박당직을 수행하는 해기사는 준수해야할 사
항을 규정하고 있는가?(0.5)
묘박중인 선교 당직체제는 항해당직을 원칙으로 하
고 있는가?(0.5)
묘박중 선교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0.5)
묘박중의 기관 당직체제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가?(0.5)
묘박중 기관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0.5)
회사는 무선통신당직과 관련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
는가?(0.5)
무선통신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가 준수해야할 사항
들을 규정하고 있는가?(0.5)
무선통신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는 기록,유지해야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0.5)
회사는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
는가?(0.5)
환경보호절차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가?(0.5)
환경방침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
는가?(0.5)
환경영향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가?(0.5)
환경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가?(0.5)
환경운영관리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
어 있는가?(0.5)
환경의 감시 및 측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
정되어 있는가?(0.5)
환경관련 비상대응절차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가?(0.5)
회사는 환경추진계획의 이행결과를 분석하고 미달성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0.5)
선박에서는 연료유 수급 관련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되어 있는가?(0.5)
OilyBilgeSeparator의 운전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0.5)
소각기의 운전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0.5)
OilRecordBook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관리되
고 있는가?(0.5)
폐기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0.5)
위험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0.5)
분뇨처리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
하고 있는가?(0.5)
대기오염방지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0.5)

선상운영 업무 규정
및 자격자에게 부여
(25,0.299)

선교조직의 구성원은 국제협약 및 주관청에 의해 적
절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3)
회사는 견시의 중요성 및 견시원의 임무에 대해 명
확히 규정하고 있는가?(3)
회사는 주간에 한해 일인 당직체제에 대해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허용하였는가?(3)
모든 항해사 및 당직부원의 책임과 권한은 회사의
시스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가?(3)
입출항 준비와 관련한 인원들의 책임과 권한은 명확
히 규정되었는가?(3)
도선사의 승하선과 관련한 담당인원의 책임과 권한



은 명확히 규정되었는가?(3)
모든 기관사의 담당 기기 및 당직중의 책임과 권한
은 회사의 시스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가?(3)
모든 기관사 및 당직부원은 자신들의 임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국내외법규에 따른 법적 자격을 보
유하고 있는가?(2)
정박당직에 임하는 각 당직사관과 부원의 책임과 권
한은 명확히 규정되었는가?(2)

비상대책의 수립
에 관한 사항
(109,0.109)

비상상황 파악 및
대응절차 수립 (44,
0.406)

비상상황의 종류에는 강제법규 및 본선 특성을 고려
한 전체적인 비상상황이 포함되어 있는가?(8)
비상계획을 포함한 비상상황별 대응절차가 있는가?
(9)
비상대응절차가 효과적이며 현실성이 있는가?(6)
비상대응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할 책임자가 서면으
로 지정되어 있는가?(5)
비상상황에 대한 분석시스템의 검토 주기는 적정한
가?(5)
잠재적인 비상상황 식별시 고려된 factor는 적정한
가?(5)
잠재적인 비상상황의 유형은 적정히 규정하고 있는
가?(6)

비상대응 훈련 및
연습 계획 수립
(41,0.378)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육상 조직이 있는가?(2)
비상대응조직의 기능별 책임 및 권한이 식별되었는
가?(2)
해당 기능별 책임자의 업무대행자가 식별되어 있는
가?(1)
휴무일을 포함한 24시간 비상대응조직의 가동이 가
능한가?(2)
비상대응조직의 능력이 비상상황을 제어하기에 적합
한가?(3)
식별된 비상상황별 비상 배치표가 작성되어 있는가?
(2)
선박의 비상상황별 대응 능력은 적절한가?(2)
비상 상황시 의사소통절차와 수단이 식별되어 있는
가?(1)
비상 상황시 선박에서 육상 해당 부서 및 관계기관
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규정되어 있는가?(1)
비상상황시 유형별로 책임자 및 접촉절차가 설정되



어 있는가?(1)
선박 전 운항구간에 걸쳐 24시간 선박과 통화할 수
있는 통신망이 설정되어 있는가?(1)
육해상 조직 간의 비상 연락망은 설정되고 최신화
관리되고 있는가?(1)
외국 혼승선원 승선시 의사소통 절차는 규정되어 있
는가?(1)
선교와 현장간 적절한 의사소통 절차가 수립되어 있
는가?(1)
선교와 현장간 효과적인 통신설비를 비치하고 기능
이 적절한가?(1)
선박과 외부 기관과의 의사소통절차를 숙지하고 있
는가?(1)
소방원 장구 착용자와의 의사소통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1)
의사소통 절차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 및 평가하고
있는가?(1)
비상상황시 외부 자원의 도움을 받는 절차가 있는
가?(2)
복원력 상실의 해난 발생시 선급의 도움을 받는 절
차가 있는가?(1)
외부도움을 받는 업체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가?
(1)
외부도움을 받는 업체의 선정 및 사후관리 절차는
있는가? (1)
외부 도움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식별되어 있
는가? (1)
본선에서 외부 자원과의 협조절차는 있는가? (1)
본선에서는 외부 협조자원과의 활동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1)
응급사고 유형별 처치절차가 있는가? (2)
응급처치훈련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가? (1)
응급처치 숙련도는 식별되어 있는가? (2)
의료반은 응급처치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2)
응급처치 절차를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가?
(1)

대응 조치 계획 수 육,해상 합동훈련주기는 연 1회 이상 시행하는가?



립 (24,0.216)

(2)
합동훈련의 계획 및 실행이 규정되어 있는가? (1)
훈련 시나리오는 작성되는가? (1)
훈련의 내용은 비상상황 유형별로 다양하게 적용되
는가? (1)
훈련 후 평가 기록을 유지하며 개선점을 식별하는
가? (1)
훈련 평가 결과는 관련 부서 및 선박에 회람되는가?
(1)
훈련 평가 결과가 차기 훈련시 반영되고 있는가?
(1)
법정훈련을 제외하고 식별된 모든 비상 상황에 대한
비상훈련 주기는? (1)
선박에서 합동훈련 기록은 유지되고 있는가? (1)
유형별 시나리오를 작성 및 사용하고 있는가? (1)
비상훈련은 모든 선원이 참여하고 있는가? (1)
비상대응훈련의 목표치를 설정 및 분석하고 있는가?
(1)
정박 중 유형별 비상대응 훈련을 시행하는가? (2)
비상훈련 및 평가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2)
평가결과는 선원에게 회람되는가?(1)
차기 훈련시 개선사항을 식별하고 실제 반영하고 있
는가?(2)
비상대응훈련 능력은 실제 어떠한가(업무의 재연 적
용)?(2)
비상상황시 전 선원은 비상장비 사용능력을 보유하
고 있는가?(2)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
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125,
0.125)

부적합사항, 사고
및 위험발생 보고,
조사 분석 절차 수
립 (93,0.740)

사고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가?(3)
사고의 범위에 준사고를 포함시키고 있는가?(3)
사고 유형별 육상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규정되어 있
는가?(3)
사고 발생시 보고하는 시간이 규정되어 있는가?(3)
사고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
는가?(2)
사고 관련 보고 및 처리 기록을 기록으로 유지하고
있는가?(3)
선장은 육상 및 외부기관에 보고할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2)
사고조사 책임자의 자격 기준은 설정되어 있는가?



(2)
조사관련 전문적인 시스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2)
사고조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가?(2)
사고조사책임자에 대한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는 절
차가 있는가?(3)
매년 사고 조사기법을 연구하는 절차가 있는가?(2)
선박의 지정된 사고책임자는 선종에 대한 승선경력
을 갖고 있는가?(2)
조사팀장 및 팀원의 책임 및 권한은 규정되어 있는
가?(3)
조사팀의 구성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가?(2)
조사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가?(3)
사고조사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4)
조사 결과는 안전경영책임자 및 최고 경영자에게 보
고하는가?(2)
조사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는가?
(3)
사고 조사 결과는 기록으로 관리하는가?(3)
사고 조사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최고경영자는 주기
적으로 보고를 받는가?(3)
사고 조사시 최고 경영자의 지시사항이 반영되고 있
는가?(3)
경영자가 사고 조사에 관련된 지시한 내용은 기록으
로 유지되는가?(3)
사고조사에 대한 경영자의 지원은 원활 한가?(5)
경영자는 지원을 결정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는가?
(3)
사고 및 준사고를 분석하는 절차가 있는가?(4)
원인분석 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가?(3)
원인분석시 사용 기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
정되어 있는가?(3)
사고 및 준사고의 유형별 및 원인별로 식별하고 있
는가?(3)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한 분석 주기는 적정한가?(3)



타사의 사고 및 준사고의 원인 및 사례를 수집하는
절차가 있는가?(3)
사고 및 준사고의 분석관련 하여 타부서의 의견을
참조하고 있는가?(2)
사고 및 준사고의 발생 위험에 대한 위험 등급(발생
빈도,영향도)을 감안하여 분석을 시행하고 있는가?
(3)

분석결과에 대한 시
정조치 절차수립
(32,0.260)

분석결과를 평가하는 절차가 있는가?(1)
분석된 자료는 주기적으로 평가하는가?(1)
분석결과의 평가 자료는 재발방지 차원의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방안을 포함하는가?(1)
평가 자료에는 타선사의 자료도 수집 및 인용되고
있는가?(1)
평가 결과는 관련 부서 및 선박에 회람되는가?(1)
평가 결과는 사고 및 준사고의 유형별,원인별 및 손
실 금액의 증감을 포함하고 있는가?(1)
분석 평가 결과는 사고 예측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
는가?(1)
유형별 통계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
어 있는가?(1)
사고 및 준사고의 직접원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
이 규정되어 있는가?(1)
사고 및 준사고의 간접원인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들이 규정되어 있는가?(1)
통계 기준을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
어 있는가?(1)
사고 및 준사고 통계 기준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가?(1)
사고비용을 분석하는 절차가 있는가?(1)
사고비용을 산출하는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
이 규정되어 있는가?(1)
사고비용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가?(1)
사고 비용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가?(1)
사고 비용 분석자료의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1)
부적합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가?(1)



부적합 발생시 처리절차는 있는가?(1)
부적합을 검토 및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가 식별되
어 있는가?(1)
부적합을 검토 및 처리하는 방법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가?(1)
부적합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있는가?(1)
여러 부서가 관련된 부적합의 경우 상호 협의하는
절차가 있는가?(1)
해.육상 직원이 부적합관리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가?(1)
부적합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1)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
는 있는가?(1)
시정조치 절차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
어 있는가?(1)
예방조치 절차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
어 있는가?(1)
시정조치 및/또는 예방조치에 따른 사후관리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가?(1)
시정조치 기한이 규정되어 있는가?(1)
시정조치는 규정된 기한 내에 시행되고 있는가?
(0.5)
육.해상직원이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를 이해하
고 있는가?(0.5)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0.5)
시정조치 및/또는 예방조치를 통한 시스템 개선이
있었는가?(0.5)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117.
0.117)

정비계획에 따라 정
비 유지 여부 확인
절차 수립 (19,
0.163)

선박 및 설비에 대한 정비 시스템이 있는가?(2)
선박 및 설비에 대한 정비 시스템이 포함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2)
육상의 정비 지원 절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2)
선박 및 설비에 대한 정비 지원 업무 담당자의 책임
과 권한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1)
정비 지원 업무를 담당자의 자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1)
정비 지원 업무를 담당자는 1인당 몇 척을 담당하고



있는가?(1)
회사는 정비 지원과 관련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
고 시행하는가?(2)
회사는 정비 지원과 관련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1)
회사는 선박 지원 정비와 관련하여 외주업체에 대한
정비를 발주시 고려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2)
선박에서 요청된 정비 지원 사항은 원활하게 지원되
고 있는가?(1)
선박의 경우 해당 설비 또는 기기 별로 정비 업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2)
선박의 경우 해당 설비 또는 기기 정비 업무 담당자
가 담당설비 및 기기에 대한 정비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2)

주기적인 검사,부
적합사항 보고 및
시정조치,기록유지
(34,0.292)

자체정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3)
자체 정비는 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미 시행 항목은
차기 계획에 반영되는가?(3)
입거 정비절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4)
입,출거시 확인 점검 사항은 시행되는가?(4)
입거중 작업 안전 절차는 준수되는가?(3)
선박 및 설비의 정비 기록은 관리되고 있으며 정비
이력은 유지되고 있는가?(4)
회사에서는 상기 정비 이력을 작성,관리하고 있는
가?(3)
선박 및 설비의 부적합에 대해 추정되는 원인과 함
께 회사에 보고하는가?(4)
식별된 각 기기 및 설비의 부적합에 대한 원인조사
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3)
식별된 각 기기 및 설비의 부적합에 대해 적절한 시
정조치 및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가?(3)

갑자기 작동 정지
대비 설비 및 기능
식별 절차 수립
(18,0.154)

선박에서 갑자기 기능이 정지하면 위험을 초래하는
설비 및 기술 시스템에 대해 식별되어 있는가?(2)
회사는 상기 설비 및 기술 시스템의 기능 정지시 대
응 방법을 구축하고 있는가?(2)
설비 및 기술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특별한



방안이 규정되어 있는가?(1)
회사의 예방정비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1)
회사는 선박의 설비 및 기기에 대해 예방 정비의 주
기를 설정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가?(1)
회사는 예방 정비 계획의 수립하는 주기가 규정되어
있는가?(2)
회사는 정해진 주기대로 시행하지 못한 경우 처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가?(2)
회사는 정비 주기의 변경,정비 방법의 개선을 검토
하는 절차가 있는가?(1)
회사는 예방정비결과를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들을 규정하고 있는가?(1)
선박에서는 선박 및 설비 정비 지침서를 보유하고
있는가?(1)
회사는 중요한 기기 및 설비의 변경시 관련 도면 및
지침을 수정하고 있는가?(1)
선박에서는 주요설비에 대한 작동 지침서를 게시되
고 있는가?(1)
선박의 도면 및 정비 지침서의 개정은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가?(1)
회사는 선급,제조자로부터 정비 지침의 기술정보를
입수하여 선박에 제공하고 있는가?(1)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에 대한 정기적
인 시험 절차수립
(18,0.156)

회사는 예비 설비 및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는 설비
에 대해 식별하고 있는가?(2)
상기 설비는 각 선박별/선종을 고려하여 식별되어
있는가?(2)
상기 설비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포함되어
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2)
회사는 상기 설비에 대해 각 시험 주기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2)
회사는 교대운전 주기를 규정하고 있는가?(1)
선박의 담당자는 예비설비와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
는 설비의 성능시험 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2)
선박은 상기 설비를 시험 할 수 있는 충분한 장비
또는 기기를 비치하고 있는가?(2)
선박에서는 상기 설비에 대한 시험한 기록을 유지하



고 있는가?(2)
선박에서는 예비설비에 대한 교대운전 기록을 유지
하고 있는가?(3)

주기적인 검사 등
일상적인 운항정비
(28,0.235)

회사는 선박 및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가?(2)
회사는 그러한 주기 및 점검 항목 설정시 포함되어
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2)
회사는 선박 및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항목의
점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2)
회사에서 설정한 주기적인 점검 항목 및 점검주기에
대한 유효성을 매년 1회 이상 검토하는가?(1)
담당 사관은 해당 설비의 점검 항목 및 기준을 이해
하고 있는가?(1)
회사에서 규정한 주기적 점검사항을 점검하고 기록
유지하고 있는가?(1)
회사는 모든 선박 및 설비의 정비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2)
선박에서는 회사의 규정된 주기에 따라 정비 상태를
평가하고 기록유지 하는가?(2)
회사는 정비 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부적합
은 적절히 시정조치 되고 있는가?(1)
회사는 정비 담당자의 방선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2)
회사는 일반 안전 수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2)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한 안전수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1)
작업 공구 및 기기 사용에 관한 안전 수칙에 포함되
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1)
화물작업 안전 수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
하고 있는가?(2)
정비 작업에 관한 안전수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
을 규정하고 있는가?(1)
계류 및 투묘에 관한 안전수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2)
회사는 특수작업 안전 수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
을 규정하고 있는가?(1)
밀폐 및 위험구역에 관한 작업 안전 수칙에 포함되



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1)
회사는 개인 보호 장구의 필요성을 식별 할 때 포함
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1)

문서 및 자료관
리에 관한 사항
(48,0.048)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 수립 (16,
0.333)

회사는 안전경영시스템에 관련된 문서 및 자료를 관
리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5)
문서 및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포함하여야 할
사항들을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4)
회사는 안전경영시스템에 관련되어 효과적 시스템
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3)
기록관리 시스템은 포함하여야 할 사항들을 적정하
게 규정하고 있는가?(4)

최신 유효문서 사용
및 폐기 (14,0.293)

문서의 개정검토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시행되며
시스템 변경의 결과가 반영되는가?(2)
문서의 개정절차는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탄력적으로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가? (3)
회사는 강제법규 및 규칙,적용 가능한 코우드 및 지
침의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시스템에 반영하는 절차
를 보유하고 있는가? (2)
회사는 정보의 제공절차를 보유하기위해 포함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가? (2)
상기 해당 정보들은 선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로 제공되는가? (3)
선박에서는 상기 정보의 접수시 관련 인원에게 교육
또는 회람을 통해 정보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
고 있는가? (2)

문서 효과적인 관리
및 선내 비치 (18,
0.374)

문서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열람이 용이한가?
(5)
문서의 최신 개정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문서 총목
록을 비치하고 있는가?(5)
해당 문서의 유효본을 업무 수행장소에서의 이용이
가능한가? (4)
선박과 관련된 모든 문서가 선내에 비치해 있는가?
(4)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
의 확인 검토 및

내부심사 시행 (8,
0.104)

회사는 안전경영시스템의 내부심사와 관련한 문서화
된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4)
문서화된 내부심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평가에 관한 사
항 (71,0.072)

규정되어 있는가?(4)

효율성 평가 및 검
토 (13,0.183)

회사는 선박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주기적
으로 선내에서 공식적 회의체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2)
안전회의체는 참석범위를 규정하고 있는가?(2)
회사는 안전회의체의 개최주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에서는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2)
안전회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행여부가 추적되고
확인되는가?(2)
선원들은 안전회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선의
견을 발표하고 있는가?(2)
선원들의 건의 및 개선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선무에
반영하고 있는가?(2)
회사는 선장검토 및 안전회의체 의결에 따른 건의사
항을 적극 수용하고 그 결과를 선박에 통보하고 있
는가?(1)

내부심사 및 시정조
치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 (9,
0.128)

회사의 부서 및 선박은 심사계획 대비 어느 정도 심
사가 시행되었는가?(2)
전 부서 및 선박에 대한 심사주기는 어떠한가?(2)
안전경영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각 부서에 대한 심사 시간을 배정하였는가?(2)
선박에 대한 심사시간 배정은 적절하였는가?(2)
내부 심사자는 적절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사
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기위해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들을 규정하고 있는가?(1)

내부심사자 독립성
부여 (9,0.128)

회사의 양성된 내부 심사자는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에 충분한 인원인가?(2)
내부 심사자는 피 심사 부서의 업무와 독립적으로
해당 부서의 심사에 배정되었는가?(2)
내부심사계획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작성
되고 유지되는가?(2)
내부심사계획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전
부서의 전 요건이 심사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가?
(2)
내부심사시 피 심사 부서에 대한 심사 점검표는 작
성되고 활용되고 있는가?(1)

내부심사 및 효율성
검토 결과 종사원에

심사시 발견된 부적합사항,발견사항 및 심사결과 총
평 등의 심사결과는 최고경영진에게 보고되고 있는



게 통보 (13,0.179)

가?(3)
상기 심사의 결과는 피 심사 부서 및 관련 부서 책
임자에게 통보되고 있는가?(3)
내부심사 결과는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있는가?(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효율성 검토가 체계적으로 실
시되는가?(2)
상기 검토의 결과는 모든 종사원에게 통보되고 있는
가?(2)

내부심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19,
0.278)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되고 유효성이 검증되고 있는가?(5)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간은 적절한가?(5)
시정조치 방법은 합리적인가?(5)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효율적으로 이행
되고 있는가?(4)



                                                                                        【【【【    안전관리체제 안전관리체제 안전관리체제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운영평가 운영평가 운영평가 모형개발을 모형개발을 모형개발을 모형개발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설문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모형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입니다. 설문 항목은 해상교통안전법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통계자료 이외의 어떤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밝

히지 않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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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송정규 011-9313-7201, Fax. 061-240-7281)

《《《《    설문지 설문지 설문지 설문지 기재요령 기재요령 기재요령 기재요령 》》》》

  이 설문지는 계층분석적(AHP) 의사결정을 위한 설문지로서 각 계층 요소들의 상대적 상대적 상대적 상대적 중요도중요도중요도중요도를 알기 위해 9점 척도를 이용한 계층별 쌍대 비교 방법

을 취하고 있습니다. 2항목을 서로 비교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표 하여 주십시오.

☞ 예를 들면 안전환경기본방침안전환경기본방침안전환경기본방침안전환경기본방침이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책임 책임 책임 책임 및 및 및 및 권한권한권한권한보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중요하다중요하다면 다음과 같이    7 7 7 7 아래에 ○ 표

운영평가 요소

절대

중요

매우매우매우매우

중요중요중요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운영평가 요소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안전환경기본방침 ○○○○ 선박소유자 책임 및 권한

주) 쌍대비교란 : 여러 의사결정 상황에서 수많은 의사결정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해서는 그들의 중요도를 산출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의사결정 요소들의  

중요도를 1:1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9점 척도란 : A와 B라는 의사결정 요소로 중요도를 산출할 때 A와 B의 선호도가 같은 경우에는 1, A가 B보다 약간 좋은 경우에 3,  꽤 좋은 경우

에는 5, 매우 좋은 경우에는 7, 극단적으로 좋은 경우에는 9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4,6,8등의 숫자는 각각 1과 3, 3과 5, 5와 7, 7과 9의 중간단계)



《《《《    안전관리체제 안전관리체제 안전관리체제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운영평가 운영평가 운영평가 모형개발을 모형개발을 모형개발을 모형개발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적용기준 적용기준 적용기준 적용기준 설명설명설명설명》》》》

□ 목    목    목    목    적적적적 :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 모형 개발

□ 대 대 대 대 기 기 기 기 준준준준 : 안전환경기본방침외 10개 항목

□ 보조기준보조기준보조기준보조기준 : 안전관리목표외 34개 항목

○○○○    적용기준 적용기준 적용기준 적용기준 설명설명설명설명

대 기 준 보조기준 설     명

안전환경기본방침
안전관리목표 안전관리목표의 수립

방침 수립 및 이행․유지여부 확인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수립 및 직원 이행․유지여부 확인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 문서화 직원의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

자원 및 육상지원 제공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육상지원 적절 제공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임무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안전관리책임자 임무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 감시, 자원과 육상지원 제공 확인 

선장의 책임 및 권한
선장의 책임 규정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의 시행 등 선장의 책임 명확히 규정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 선장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 규정

인력의 배치 및 운영

선장자격 및 안전관리체제 확인 해상종사원 지휘 자격 및 안전관리체제 숙지 등 확인 

적정 해상종사원 승선 자격이 인정되고 해당 자격증서를 가진 해상종사원 승선

해당업무 익숙절차 수립 및 출항전 지침제공 신입 및 전입 종사원 해당업무 익숙 절차 수립 및 출항전 지침 제공

관련법령 이해 여부 확인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이해 여부 확인 

훈련절차 수립․유지 및 실시 안전관리체제 지원 훈련절차 수립․유지하고 훈련 실시

필요 정보 제공 절차 수립 및 의사소통 필요 정보 사용 및 이해 언어 제공 절차 수립 및 효과적 의사소통 

선상운용계획수립
선상운용계획 및 지침 작성 절차 수립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선상운용계획 및 지침 작성 절차 수립

선상운영 업무 규정 및 자격자에게 부여 선상운영 업무 명확히 규정 및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여



대 기 준 보조기준 설     명

비상대책수립

비상상황 파악 및 대응절차 수립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 파악 및 이에 대한 대응절차 수립

비상대응 훈련 및 연습계획 수립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계획 수립

대응조치 계획 수립 선박과 관련한 위험․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하여 대응조치 계획 수립

사고, 위험상황 및 결함 
보고와 분석

부적합사항, 사고 및 위험발생 보고, 절차 
수립 부적합사항, 사고 및 위험발생 보고, 조사 분석 절차 수립

분석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수립 조사․분석의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수립

선박의 정비

정비․유지 확인 절차 수립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유지 여부 확인 절차 수립

주기적인 검사 및 시정조치 포함 절차 수립  주기적인 검사 및 부적합사항의 보고 시정조치 사항 포함 절차 수립

설비 및 기능식별 절차 수립 갑자기 작동 정지될 경우 중요한 설비 및 기능식별 절차 수립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 정기적 시험 절차 
수립 

설비 및 기술적 체계 향상 방법과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 정기적 
시험 절차 수립

주기적인 검사 등 일상적인 운항정비 주기적인 검사와 설비 및 기술적 체계의 향상방법은 일상적인 운항정
비에 포함

문서 및 자료관리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수립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수립

최신 유효문서 사용 및 폐기 최신 유효문서 사용 및 제․개정, 폐기

문서 효과적 관리 및 선내 비치 문서 효과적 관리 및 선내 비치

확인․검토 및 평가

내부심사 시행 인증심사 시행전에 내부심사 시행

효율성 평가 및 검토 안전관리체제의 효율성 평가 및 검토

내부심사 및 시정조치 문서화 내부심사 및 시정조치 문서화되 절차에 따라 시행

내부심사자 독립성 여부 내부심사자는 심사를 받는 부서와 독립 

심사 및 효율성 검토결과 통보 내부심사 결과 및 안전관리체제 효율성 검토결과 통보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내부심사결과 적절한 기간내에 시정조치



1. <대기준 비교> 안전관리체제 운영평가지표의 대기준 항목들을 서로 비교할 때 어느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체제 요건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안전관리체제 요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안전환경기본방침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

안전환경기본방침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임무

안전환경기본방침 선장의 책임 및 권한

안전환경기본방침 인력의 배치 및 운영

안전환경기본방침 선상운용계획수립

안전환경기본방침 비상대책수립

안전환경기본방침 사고,위험상황 및 결함보고

안전환경기본방침 선박의 정비

안전환경기본방침 문서 및 자료관리

안전환경기본방침 확인,검토 및 평가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임무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 선장의 책임 및 권한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 인력의 배치 및 운영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 선상운용계획수립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 비상대책수립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 사고,위험상황 및 결함보고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 선박의 정비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 문서 및 자료관리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 확인,검토 및 평가



안전관리체제 요건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안전관리체제 요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임무 선장의 책임 및 권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임무 인력의 배치 및 운영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임무 선상운용계획수립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임무 비상대책수립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임무 사고,위험상황 및 결함보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임무 선박의 정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임무 문서 및 자료관리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임무 확인,검토 및 평가

선장의 책임 및 권한 인력의 배치 및 운영

선장의 책임 및 권한 선상운용계획수립

선장의 책임 및 권한 비상대책수립

선장의 책임 및 권한 사고,위험상황 및 결함보고

선장의 책임 및 권한 선박의 정비

선장의 책임 및 권한 문서 및 자료관리

선장의 책임 및 권한 확인,검토 및 평가

인력의 배치 및 운영 선상운용계획수립

인력의 배치 및 운영 비상대책수립

인력의 배치 및 운영 사고,위험상황 및 결함보고

인력의 배치 및 운영 선박의 정비

인력의 배치 및 운영 문서 및 자료관리

인력의 배치 및 운영 확인,검토 및 평가



안전관리체제 요건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안전관리체제 요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선상운용계획수립 비상대책수립

선상운용계획수립 사고,위험상황 및 결함보고

선상운용계획수립 선박의 정비

선상운용계획수립 문서 및 자료관리

선상운용계획수립 확인,검토 및 평가

비상대책수립 사고,위험상황 및 결함보고

비상대책수립 선박의 정비

비상대책수립 문서 및 자료관리

비상대책수립 확인,검토 및 평가

사고,위험상황 및 결함보고 선박의 정비

사고,위험상황 및 결함보고 문서 및 자료관리

사고,위험상황 및 결함보고 확인,검토 및 평가

선박의 정비 문서 및 자료관리

선박의 정비 확인,검토 및 평가

문서 및 자료관리 확인,검토 및 평가

2. <보조기준 비교 1> 안전환경기본방침에 대한 보조기준 항목을 서로 비교할 때 어느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환경기본방침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안전환경기본방침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안전관리목표
방침수립및이행 

유지여부 확인



3. <보조기준 비교 2>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대한 보조기준 항목을 서로 비교할 때 어느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 문서화

자원 및 육상지원 

제공

4. <보조기준 비교 3>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임무에 대한 보조기준 항목을 서로 비교할 때 어느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임무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임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안전관리책임자 임무

5. <보조기준 비교 4>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대한 보조기준 항목을 서로 비교할 때 어느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장의 책임 및 

권한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선장의 책임 및 권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선장의 책임 규정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



6. <보조기준 비교 5>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대한 보조기준 항목을 서로 비교할 때 어느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력의 배치 및 운영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인력의 배치 및 운영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선장자격 및 

안전관리체제 확인
적정 해상종사원 승선

선장자격 및 

안전관리체제 확인

해당업무 익숙절차 수립 

및 출항전 지침제공

선장자격 및 

안전관리체제 확인

관련법령 이해 여부 

확인

선장자격 및 

안전관리체제 확인

훈련절차 수립 유지 

및 실시

선장자격 및 

안전관리체제 확인

필요 정보 제공 절차 

수립 및 의사소통

적정 해상종사원 승선
해당업무 익숙절차 수립 

및 출항전 지침제공

적정 해상종사원 승선
관련법령 이해 여부 

확인

적정 해상종사원 승선
훈련절차 수립 유지 

및 실시

적정 해상종사원 승선
필요 정보 제공 절차 

수립 및 의사소통

해당업무 익숙절차 수립 

및 출항전 지침제공

관련법령 이해 여부 

확인
해당업무 익숙절차 수립 

및 출항전 지침제공

훈련절차 수립 유지 

및 실시
해당업무 익숙절차 수립 

및 출항전 지침제공

필요 정보 제공 절차 

수립 및 의사소통
관련법령 이해 여부 

확인

훈련절차 수립 유지 

및 실시
관련법령 이해 여부 

확인

필요 정보 제공 절차 

수립 및 의사소통

훈련절차 수립 유지 

및 실시

필요 정보 제공 절차 

수립 및 의사소통



7. <보조기준 비교 6> 선상운영계획수립에 대한 보조기준 항목을 서로 비교할 때 어느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보조기준 비교 7> 비상대책수립에 대한 보조기준 항목을 서로 비교할 때 어느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보조기준 비교 8> 사고, 위험상황 및 결함 보고와 분석에 대한 보조기준 항목을  서로 비교할 때 어느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상운영계획수립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선상운영계획수립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선상운용계획 및 

지침 작성 절차 

수립

선상운영 업무 규정 

및 자격자에게 부여

비상대책수립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비상대책수립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비상상황 파악 및 

대응절차 수립

비상대응 훈련 및 

연습계획 수립

비상상황 파악 및 

대응절차 수립
대응조치 계획 수립

비상대응 훈련 및 

연습계획 수립
대응조치 계획 수립

사고, 위험상황 및 

결함 보고와 분석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사고, 위험상황 및 

결함 보고와 분석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부적합사항,사고 및 

위험발생 보고,절차 

수립

분석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수립



10. <보조기준 비교 9> 선박정비에 대한 보조기준 항목을 서로 비교할 때 어느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 <보조기준  비교 10>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한 보조기준 항목을 서로 비교할 때 어느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서 및 자료관리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문서 및 자료관리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수립

최신 유효문서 사용 

및 폐기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수립

문서 효과적 관리 및 

선내 비치

최신 유효문서 사용 

및 폐기

문서 효과적 관리 및 

선내 비치

선박정비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선박정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정비․유지 확인 절차 
수립

주기적인 검사 및 
시정조치 포함 절차 수립

정비․유지 확인 절차 
수립

설비 및 기능식별 
절차 수립

정비․유지 확인 절차 
수립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 정기적 시험 

절차 수립

정비․유지 확인 절차 
수립

주기적인 검사 등 
일상적인 운항정비

주기적인 검사 및 
시정조치 포함 절차 수립

설비 및 기능식별 
절차 수립

주기적인 검사 및 
시정조치 포함 절차 수립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 정기적 시험 

절차 수립

주기적인 검사 및 
시정조치 포함 절차 수립

주기적인 검사 등 
일상적인 운항정비

설비 및 기능식별 
절차 수립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 정기적 시험 

절차 수립

설비 및 기능식별 
절차 수립

주기적인 검사 등 
일상적인 운항정비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 정기적 시험 

절차 수립

주기적인 검사 등 
일상적인 운항정비



12. <보조기준 비교 11> 확인․검토 및 평가에 대한 보조기준 항목을 서로 비교할 때 어느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인․검토 및 평가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확인․검토 및 평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내부심사 시행 효율성 평가 및 검토

내부심사 시행
내부심사 및 

시정조치 문서화

내부심사 시행 내부심사자 독립성 여부

내부심사 시행
심사 및 효율성 
검토결과 통보

내부심사 시행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효율성 평가 및 검토
내부심사 및 

시정조치 문서화

효율성 평가 및 검토 내부심사자 독립성 여부

효율성 평가 및 검토
심사 및 효율성 
검토결과 통보

효율성 평가 및 검토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내부심사 및 
시정조치 문서화

내부심사자 독립성 여부

내부심사 및 
시정조치 문서화

심사 및 효율성 
검토결과 통보

내부심사 및 
시정조치 문서화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내부심사자 독립성 여부 심사 및 효율성 검토결과 통보

내부심사자 독립성 여부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심사 및 효율성 검토결과 통보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 다음사항은 기 작성한 자료를 통계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빠짐없이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명(소속기관) ISM Code 운용 업무 경력                       년

이    름 해 당 지 역

직    책 연  락  처

= = = = 바쁘신 바쁘신 바쁘신 바쁘신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설문에 설문에 설문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응해주셔서 응해주셔서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 감사 감사 감사 드립니다드립니다드립니다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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